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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종전의 정부

산하기관, 비영리법인 등 대부분의 공공법인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
게 되었다.

공공법인은 공익법인에서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립목
적과 설립근거를 가진다. 따라서 그 설립과 운영 및 감독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따라 이들 다양한 각 
공공법인들을 하나의 법률로써 그 운영체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립병원이나 국립대학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관 중 일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2007년
에 일부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 경향은 법인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
다. 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설립근거법률을 제한하거나, 동일한 
목적과 조직을 가지는 법인을 이원화시키는 것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고, 현행 법체계상 제기되는 문
제점과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아울러 분석하였다.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동 법률의 적용을 위하여 각 개별 공공법인의 
설립근거법률의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인의 설립근거법률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법률은 분리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과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



항은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설립근거법
률에서 정할 사항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향후 공공법인 관련 법제
가 정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키워드 : 공공법인, 운영체계, 공공기관관리법, 대학법인법



Abstract

Most public corporations including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s and 

non-profit corporations become subject to the Public Entities Management 

Act recently enacted. Those public corporations include public-service 

corporation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nd have various establishment 

objectives and grounds, therefore they shall be established, operated and 

supervised established in various ways. Nevertheless, systems and procedures 

for the operation of such various public corporations are provided for by 

the Public Entities Management Act by itself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to reform such operation.

A policy to convert part of State organs including national hospitals 

and universities or organs belonging to local governments into special 

corporations is being established, and an Act for incorporating part of 

national universities is enacted in 2007.

These legislation trends cause significant changes in a corporate system. 

An establishment ground Act is restricted by an Act on the operation of 

corporations, or corporations having the same purpose and organization 

are dualized.

This study analyzes these changes as well as problems of current legal 

systems and those arising from the enforcement of the Public Entities 

Management Act and presents problems of the Public Entities Management 

Act, measures for improvement thereof and reasonable elaborations of 

establishment ground Acts of individual public corpor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Entities Management Act.

A corporate establishment ground Act and an Act o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corporate operation may be divided, but fundamental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al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corporations shall be provided for by corporate establishment 

ground Acts other than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corporations. This study proposes to improve legal systems related to 

public corporations in accordance with such principles.

※ Key Words : public corporation, operation system, public entities 
management Act, Act for incorporating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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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공익법인에서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립목적과 설립근

거에 의하여 각종 공공법인이 설립, 운영 및 감독되고 있다. 이들 공
공법인은 영리법인에 비하여 재정적․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공적 책무와 특별한 감독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지
원․육성의 정도와 방법, 지도․관리․감독의 체계와 정도가 공공법
인 등의 형태와 주무관청 등의 차이에 의하여 다양성은 물론 제도적 
취지에 걸맞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병행하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
되고, NGO등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부문별
로 통일된 관리와 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개
별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거나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리나 제도적 
의의 및 공공법인 사이의 형평성 등을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다. 최
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대부
분의 공공기관을 하나의 법률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꾀하려는 
점에서 일면 법리적 통일성과 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는 반면에, 각 개별 공공법인 등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다
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획일성에 따른 비합리성이 적지 않다.  

한편, 국가기관 내지 공공기관 중 일부 산하기관에 대하여 특수법인
화정책이 최근 논의되고 있고, 국공립학교의 법인화 및 통폐합화, 사
립학교법의 개정과 같은 특수법인에 대한 개혁과 감독강화 등의 정책
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정책방향에 비추어 법인제도 일반은 물론, 비영
리법인과 공익적 법인을 포함하는 공공법인에 대한 법리와 법제와 운
영이 실질적․제도적으로 합리성과 정책적 합목적성을 유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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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법제도의 연구와 운영실태의 조사․분석을 통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공공법인의 사회적 가치와 공적 책무을 다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폐지하고 대체입법
으로서 ｢민간공익활동촉진법시안｣, ｢비영리민간단체법시안｣ 등이 제안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개정법률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입법추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이러한 공공법인과 관련된 최근의 입법동향에 해당한다.

기존의 연구성과는 연구범위에 있어서 대부분 행정법상의 특수법인, 

비영리법인의 세제상 문제(법인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최근의 동향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법인(공익적 법인)의 설립상, 재원조성상, 사업활동 
및 경영상,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의 지원, 이에 따른 각종 규제
와 감독 문제 등에 대하여 설립목적에 다른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지, 이를 위하여 적정한 지원과 규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공공법인제도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상인 공공법인은 기본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등의 적용대상이 되
는 각종 공익법인, 특수법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NGO를 포괄
하여 연구범위에 넣는다.

연구방법에서도 각종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입법론적 개선방안 
제시를 주된 방법론으로 채택하며, 민사법, 상사법, 세법, 회계감사법, 

신탁법 등과의 연계 분석도 병행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법인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령 체계이다.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공법인의 법령상․법리상 구분, 공공법인(단체)

의 설립 및 법인의제 등에 관하여 고찰하며, 아울러 공공법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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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현황 및 법령체계 분석을 꾀한다.  

둘째, 공공법인의 육성․지원 체계와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 육성 관련 특별법,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령 등을 중심으
로 재원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살핀다. 

아울러 공공법인의 설립목적과 성격에 따라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의 범위와 관련되는 합리적 규율의 정도를 살핀다.

셋째, 공공법인의 지도․감독체계와 내용이다. 

공공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의 유형을 내용별, 근거법령별로 고찰하
고, 그 감독기관의 유형, 감독의 내용으로서 회계감사, 공익성 감독, 

조직구성 및 운영상 감독, 일반감독과 특별감독 등을 고찰한다.

넷째, 공공법인 관련 법제개선방안이다.

법인 유형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최근 입법되거나 입법과정에 있
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의 내용과 문제점 및 그 대안을 제시하며, 그 밖에 공
익법인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등에 관한 법률, 

산하기관관리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분석과 개선방안은 공공법인․단체의 합리적 규율과 지원, 

공익적 법인의 육성에 기여할 것이며, 공공법인에 관한 일반법 내지 
기본법(산하기관관리기본법, 출연연법, 공익법인법 등)의 개별법적 보
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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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공법인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령 체계
제 1 절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공법인의 

       법령상․법리상 구분

1. 공공기관
(1) 법령상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기
관으로 정의된다(같은 법 제4조제1항).

이 법은 정책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같은 법에
서 규율하는 공공기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운영과 경
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지 않는다는 입법취지로 해석된
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개념 범위가 정책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지정대상 단체(같은 법 제4조제1항)

  ⅰ) 특수법인인 정부출연기관
  ⅱ) 총수입액의 1/2이상이 정부의 지원과 직결되는 기관
ⅲ)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50%이상의 지분소유기관 또는 30%이상의 

지분보유기관으로서 정부가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ⅳ) 위의 기관(ⅰ-ⅲ에 해당하는 기관)이 ⅲ)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

ⅴ) 위의 기관(ⅰ-ⅳ에 해당하는 기관)이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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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위의 기관(ⅰ-ⅳ)의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
연한 기관

② 지정제외 단체(같은 법 제4조제2항)

ⅰ)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사단 또는 사단법인

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③ 공공기관의 유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으로 약칭함)은 공공기

관을 다음과 같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대별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시 각각 2개 유형으로 세분하고 있다.1)

ⅰ)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ⅱ)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④ 공공기관의 설립상 제한
ⅰ) 신설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타당성 심사제도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

가 자본금의 30%이상을 출자하는 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 공공기관의 개념이 어떤 기준에 의하느냐에 따라 대상범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획예산처 자체의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556개(·02.11), 350개(·04.1), 575
개(·05.2)로 각각 다르다. 금융, 언론공기업, 자회사 등 기관은 기본감독체계에서 제
외되며, 최근 기획예산처는 ‘공운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공공성 엽 
등 국제기준(IMF, GFS)에 따라 공공기관을 314개로 확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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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을 출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이 입법예고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의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7조).

ⅱ) 특수법인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그 설립근거를 개별 법률에 의하고 있다는 점

에서 민법의 설립허가주의나 상법의 설립자유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특수법인이다.2)

이는 설립의 특별성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특별성도 아울러 인
정되고 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관청의 감독권의 아주 제
한적이지만,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확대되고 다양한 감독권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수법인은 현행 법률에서 ‘직접 특수법인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 
경우’, ‘개념을 정의한 경우’, ‘간접적으로 특수법인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른 바,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경우로는 한국환
경자원공사(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2조), 한국방송광고공사(한국방송광
고공사법 제2조), 한국은행(한국은행법 제2조), 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
호법 제4조),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

조) 등이다. 이들은 ‘법정 자본금이 있는’ 특수법인으로서 정부가 일
정비율의 자본금을 법률에 의하여 출자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관
여하는 정부투자기관 등과 구분된다.   

개별법령에서 특수법인의 개념을 정의한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

2) 민․상법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의 비영리목적을 가진 법인
과 주식회사․유한회사․합병회사․합자회사 및 민간회사를 설립되는 일반법인과 
구별된다. 특별행정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거나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명식, 특수법인론, 한국학술정보(주), 2005,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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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규칙｣ 제1조 등에서 개념을 정의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세분
하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
리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
여 설립된 특수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
인’,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
거나 임명을 승인하는 단체’3) 등의 규정례를 볼 수 있다.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에 따른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특수법인을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20여개 법률에 열거하고 
있고,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한 법인은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2.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물적 시설에 한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실정법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것을 관리하는 인적 
주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공공시설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유체물의 집합체로서 공물의 일종’

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으며,4) 영조물과 공공시설을 동일하게 보
는 견해5)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는 물적 시
설을 총칭하며,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인 강학상의 영조물의 개념
과는 구별하는 견해이다. 후자의 견해는 법령상의 영조물 개념에 국
한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공공시설은 단순히 물적 시설로서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특수법인이 될 수 없다. 물론 공공시설을 관리하
는 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감사원법 제23조제7호.
4)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7, p.326.
5)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Ⅰ, 박영사, 1997, p.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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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은 광의로는 국가 등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제공한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말하며, 광의의 영조물 중 행정적 
목적, 정신적․문화적 목적의 비영리적 사업을 행하는 것(예, 국공립
학교)만을 협의의 영조물(행정적 영조물)이라고 본다.6) 이러한 영조물
은 영조물의 주체에 따라 국영영조물, 공영영조물, 특수법인영조물로 
구분된다. 영조물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영조
물법인과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영조물로 구분하기도 한다.7)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법인영조물이며, 영조물법인은 모두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시설 중 영조물에 해당하는 경
우는 위의 영조물 개념 정의에 따르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영조물법인에 속하며, 관리되는 물적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늰 ｢공공시설｣을 “도로․공원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에서 ‘공공용시설’을 “철도․항만․공항․주차장․운하․광
장․녹지․公共空地․수도․共同溝․운동장․하천․遊水池․저수지․
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화장
장․공동묘지”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은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
을회관 포함)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판매․업무․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이하여 필요한 
중소기겅뵹 도시형공장,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을 열거하고 있다(동
법시행령 제2조).

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6, p.1131.
7) 상게서, pp113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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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법인(公共法人; public corporation) 
公法人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의미하지만 公共法人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공
성이 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로 설립
된 비영리법인 및 공기업을 의미한다. 즉 공공기업체를 포함하는 공
적 법인을 의미하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제5장 지방세 경감규정에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다.

공공법인과 공공기관의 구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운법’에서 해당 기관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공공법인에 해당한다. 원래적 의미로 ｢기관｣은 독립성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일정한 업무를 분담․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하고,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조직 중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은 ‘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부설기관․
부속기관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지
칭한다.

공공단체는 공공법인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법인과 단체 즉, 

법인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
유재산법｣처럼 좁은 의미인 공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동법 제
26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와 ｢국가공무원법｣처럼 특수법인
은 물론 법인격이 없더라도 공공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종 단체를 
포함하는 경우(동법 제8조의3)가 있다.8)

8)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①법령에 dmol하여 정부가 자본
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②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③정부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
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 ④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위탁업무․공무원
후생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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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공공법인과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사실상 같은 의
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법률에서 그 입법목적
상 약간의 적용대상 법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개념상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용어사용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법인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공법인’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를 포함하
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공운법
에 의한 공공기관은 ‘공공법인’과 다를 바가 없다.  

공공법인은 민법상의 개념은 아니며, 조세감면규제법 등 개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부산하단체’ 또는 ‘정부산하 비영리법인’과도 유사
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9) 

국무총리훈령인 ｢정부산하단체의 설립 및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위
한 규정｣에서는 정부산하단체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심사대
상 산하단체를 ①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치되는 법인, ②민법 또는 상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도의 육성법․지원법 또는 정부투
자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③기타 공익성이 강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의로 보면, 특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부기능 중 일부를 분담
수행하는 특별법인만을 뜻하는데, 위 규정에 따라 본다면, “정부조직
법상의 정부조직은 아니면서도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었거나 
별도의 육성․지원법 등을 적용받는 공익성이 강한 법인”이 공공법인
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투자기관, 공단, 기금, 사업단, 감독원, 정부투자
기관 이외의 공사, 기타 특수 비영리 재단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일부 민법상의 비영리 재단법인, 일부 비영리 사단법인 등이 이에 해
로 열거하고 있다. 

9) 이 글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법인’을 협의의 개념으로 하고, ‘정부산하단
체’를 포함한 경우를 넓은 개념의 ‘공공법인’으로 하여 사용한다. ｢공익법인의설립
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익법인’과는 개념상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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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것이다. 

정부 또는 주무관청의 통제정도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정부산
하단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공법인은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
립된 조직이지만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며 그 독립의 정도는 다양
하다. 정부조직만큼의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공공부문에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가 크거나 조직의 공공성 정도가 큰 조직일수록 
관련 정부부처의 통제를 많이 받게 된다. 

(1) 공공법인의 유형
① 성격에 의한 구분

설립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면, 정부투자기관, 공공사업 집행기관, 정
부출연 연구․교육기관, 금융기관, 문화․체육․복지단체, 특정집단 
이익단체, 기타 특수목적 수행단체로 나눌 수가 있다.

ⅰ)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사업상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주로 주식회사형태 또는 
공사형태로 되어 있다. 공사 17개(한국전력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은
행 4개(국민은행, 산업은행 등), 주식회사 2개(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로 총 23개가 있다.

ⅱ) 공공사업 집행기관
공단, 사업단, 재단 등 국가의 특정 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주로 국가시설의 관리, 연금․보험등 공공사업을 수행한다. 공단 19

개(국민연금관리공단등), 사업단 3개(한국국제협력단 등), 재단 4개(한
국학술진흥재단 등)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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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출연 연구․교육기관
정부가 정책적 연구 및 특수분야의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50여개에 이르지만, 그 설립근거법률이 
통합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개별 설립법률을 따로 두고 있는 정부출
연연구기관으로 구분된다. 한국개발연구원등 경제․인문사회계가 24

개, 표준과학연구소 등 과학기술계통이 20개 등은 각각 ‘정출연법’ 및 
‘과정출연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다.

그 이외에 정부보조연구기관이 1개(한국체육과학연구원), 비출연보
조기관이 4개(해운산업연구원 등)가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정부출연교
육기관인 한국노동교육원과 정부보조교육기관인 한국어업기술훈련소, 

한국해기연수원이 있다. 

ⅳ) 금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은행 3개(한국은행등), 기

금 3개(신용보증기금 등), 기타 3개(자산관리공사, 한국기술개발주식회
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있다. 정부투자기관인 4개 은행은 제외한다.

ⅴ) 문화․체육․복지단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12개가 있고, 99%정부출연기금인 한국장학

기금과  20% 정부출연기금인 문예진흥기금이 있다.

ⅵ) 특정집단 이익단체
상호부조를 위한 협회, 조합, 유족회 등 72개와 일부 정부출연기금 

2개(축산진흥기금 등), 전액 민간출연기금 3개(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등)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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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타 특수목적 수행단체
의료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등 대학병원과 대한적십자사가 있고, 

언론기관으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 등과 기타 한국소비
자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이 있다.

② 설립 근거에 따른 유형
법인의 설립이 특별법에서 직접 설립되는 경우, 특별법상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경우,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민법의 설립허가주의 원칙에 따라 설립되는 경우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다.

ⅰ)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ⅱ) 특별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허가: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 인가: 산업단지관리공단
  - 지정: 수출검사기관
ⅲ) 육성법(또는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육성법의 적용
  -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ⅳ)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또는 재단법인)

  -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 등
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된 재단법인
ⅵ)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지하철도공사
ⅶ)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50조 또는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

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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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주택 및 시장등 생산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운영 
또는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공사)

ⅷ) 지방공기업법 및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시․도의료원
③ 출연자․설립목적에 따른 분류

공공법인은 ⅰ) 출연자, ⅱ) 설립목적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
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ⅰ) 출연자(설립자) 기준
 - 정부출연 공공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법인
 - 공공법인 출연 공공법인
ⅱ) 설립목적 기준
 - 공공목적: 특수재단법인 
 - 공공성이 강한 사업 목적: 공공기업체
 - 연구기관과 비연구기관
출연자 내지 설립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는 그 감독관청 및 감독권

이 다르게 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정부출연 공공법인은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설립목적사업
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이 감독관청으로 된다. 이는 민법의 설립허가주
의에 따를 때 그 주무관청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설립근거가 정부출연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법률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법인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로 설립하며, 재출
연 공공법인은 모법인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의 설립근거법 또는 개별
법률로 설립하며, 주무관청은 모법인과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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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은 52개 기관으로 연구회 4개를 포함하여 경제․
인문계열의 연구기관은 주무관청이 국무총리이며, 과학기술계 연구기
관은 주무관청이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되어 있다.10)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는 개별 설립근거법
률11)에 의하여 연구회와 무관하게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설립․운
영되고 있다. 

비연구 출연기관은 28개 기관이며, 다음 표와 같다.

10) 종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운
영될 때에는 주무관청이 국무총리로 일원화되어 있었으나, ｢과학기술계정부출연연
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과학기술계 21개 연구기
관 및 3개 연구회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연구기관으로 재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11) 한국국방과학연구원법(법률 제3861호), 국방과학연구소법(법률 제2258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490호),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참조.

소관부처 출연기관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원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요업기술원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한국노동교육원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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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법인의 기능별 구분
공공청사 중 연면적 1,000㎡이상인 건물의 신축과 증축 등과 관련하

여 공공법인의 유형을 17개 기능으로 분류하는 예도 있다. 공공시설
의 관점에서 공공청사가 포함되는 바,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용도변
경은 허용 절차에 차이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17개 기능 공공법
인의 상무소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와 준하여 그 절차를 따르도록 하
고 있다.

  ※ 17개 기능 공공법인 
   ㆍ문화/군사/무역/금융/보험/증권/언론/정보통신/관광/체육/예술/

국가정책연구/의료/보건위생/첨단과학/국제협력/중소기업지원
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공공법인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ㆍ용도변경(매입ㆍ임차)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17개 기능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소관부처 출연기관
건설교통부 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농림부 농림기술관리센터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합 계 28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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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구역이 수도권에 국한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 관할구역이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은 것 

(3) 각 개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非營利法人의 槪念範圍
1) 세법상의 개념
①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시행규칙(제17조)은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

면서, 대상 비영리법인 30종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특수법인
(제1호∼제29호)이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
장관이 지정한 법인을 대상법인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법인세법령상의 비영리법인은 넓은 의미의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법
인과 특수법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등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대상과 관련하여, 

동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 ... ｣라고 규정하
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는 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ⅱ)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ⅲ)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ⅳ)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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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ⅵ)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ⅶ) 공중위생 및 환
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는 사업, ⅷ)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
업, 및 ⅸ) 이상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12)을 영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비영리’보다는 좁지만 ‘확대된 공익’의 개념을 살필 수가 있
다. 개념상 비영리목적은 ⅰ) 공익과 무관하지만 비영리인 경우 즉, 공익
을 해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목적, 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ⅲ) 직접 

공익의 실현을 위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ⅰ)은 민법상의 비영리법
인이 이에 해당하고, ⅱ)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등’이 이
에 해당하며, ⅲ)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이 이에 해당한다.13) 

이러한 개념분석은 직접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는 아니하나 
궁극적으로는 공익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비정부조직(NGO)에 의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의 경우와 같은 사례에 실제로 적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2) 공공단체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에 대응하는 기념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사용례는 동일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해당단체를 열거하고 있는 경

12)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는 한국갱생보호공단, 의료보험조합등이 운영
하는 사업,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
업, 과학관이 운영하는 사업 등 19종의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13) 공공법인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공익의 범위 개념은 명확하게 확정하기가 곤란
하다. 공공법인에는 공익법인, 특수법인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형태를 띤 정부투
자기관, 특정집단이익단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하여 직접 공익의 실현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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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4)는 드물다. 헌법에서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
임에 관한 조항(헌법 제29조)과 국회의원의 이권개입금지에 관한 조항
(헌법 제46조 제3항)에서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 조항상의 개
념이 동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배상의 대상단체로서 공공
단체는 최소한 해당 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단체여야 하고, 국회
의원의 이권개입금지는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실정법상의 공공단체를 정리하면, ⅰ)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
립된 법인, 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출연 또는 보조하는 법인, ⅲ) 민법 또는 상법이외의 법률에 의
하여 설립되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
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
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15)고 하겠다. 따라서 공
공단체에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
로 되며, 이러한 점에서 위의 공공법인 또는 정부산하단체와는 사실
상 구분된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반드시 이러한 개념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경우(도시재개발법 제27조제1항), ⅱ) 각
급학교를 포함하는 경우, ⅲ)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등 공기업
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제1항), ⅳ) 국가․지

14)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
국경영자총협회, 기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5)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단체의 개념이 대표적인 것이다.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는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행정목적
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은 ��공공단체의 범위�� 안에 ⅰ) 법령에 의하여 정
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ⅱ)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
을 출연하는 법인, ⅲ) 정부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 및 ⅳ)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위탁업무․공무원후생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총괄
청이 지정하는 법인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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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종교기관․의료기관․학교․기업체 및 사
회단체등을 제외하는 경우(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ⅴ) 민법
상의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3) 공익단체
기본적으로는 비영리일 것을 상정하고 있으나, 법인격 유무에 대하

여는 명확하지 않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1에 규정하는 
사업16)을 하는 단체｣를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사
실상 공익법인과 구분이 애매하다. 다만, 대부분의 공익법인은 주무관
청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다는 점에서 공익단체는 ‘인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단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7) 

개별법의 규정사례를 보면, 비영리법인과 구분하는 예(고령자고용촉
진법 제11조 제1항,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생산자단체나 소
비자단체를 공익단체로 보는 예(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
행규칙 제26조제3항),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
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구분하는 예(부각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
18호)로 나눌 수가 있다. 

제 2 절 공공법인의 운영체계

1. 기본적 운영체계
공공법인의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공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는 ｢공익법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7)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인가주의를 택하고 있는 예는, 변호사회, 상공회의소, 농업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자동자운수사업조합, 수출조합, 해운
조합, 의사회 등 각종 조합과 일정한 전문자격인 단체로서 강제주의를 택하는 경우
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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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성
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유형 구
분 및 평가․감독 시스템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있다.

공운법은 공공법인(공공기관)의 유형화를 꾀하고, 그 유형별로 감독 수
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개별
법률에 의한 부분적 운영․감독체계의 일반화에서 확대된 것이다.18)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공법인에 대하여 관리․감
독의 일원성․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그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통일적 기준을 정하고, 임원의 임면절차, 경영실적의 평가 등에 대하
여도 공통된 사항과 개별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체적으로 기본법 내지 
일반법적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결과, 종전의 각각의 공공법인 설립근거법령 및 관리․
운영 개별법령은 폐지되거나 정비되어야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설
립근거법과 관리․감독법의 구분 입법체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설립근거법률에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던 입법
체계에서 변화된 것이며, 각각의 공공법인들에 대하여 그 관리․운영 
및 감독상의 특성을 인정하던 정책방향을 일원적․유형적 통일화로 
선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공
기업민영화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18) 일본의 경우는 2006년에 ｢一般社團法人及び一般財團法人に關する法律｣, ｢公益社
團法人及び公益財團法人の認定等に關する法律｣, ｢一般社團法人及び一般財團法人に
關する法律及び公益財團法人の認定等に關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關係法律の整備等に
關する法律｣을 제정하여 공익법인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福島達也, 
新公益法人制度, 學陽書房, 2006. 참조.



제 2 절 공공법인의 운영체계

31

법률｣ 등에 의하여 부문별 공통적 관리․운영 및 감독사항을 규정하
던 체계와 각 개별법률에서 각각 해당 법인을 설립․운영 및 감독사
항을 규정하던 체계와 다른 운영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공운법은 아직 공공기관의 지정을 우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기
타 공공기관으로 크게 유형화하여 지정하고, 점차 그 적용대상을 넓
혀 가는 것을 예정하고 입법하였기 때문에 일차적을 폐지되는 법률의 
적용대상 법인을 지정하고 있다. 공운법의 적용시 상충되거나 보완하
여야 할 개별법률의 정비문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2. 개별적 운영체계
공공법인은 일반적으로 그 설립근거 법률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감독된다. 물론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는 비영리법인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다.

법인의 운영체계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및 
임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 체계에 있다. 즉, 

설립․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각각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율하며, 구체적 사항은 정관에 위임하는 
체계에 있다. 공기업의 경우 특히 출자․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성
격상 주식회사의 운영체계를 채택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대주주로서 
정부가 출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역할이 일반적인 주식회사
의 경우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특수한 운영체계를 특별법에 의하여 
부여하고 있다. 

공공법인의 감독체계는 주무관청이 감독청이 되고, 직접 감독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감독청과 법인의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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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관리기관을 두는 예도 없지 않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 
‘연구회’체제를 채택하고 각 개별 연구기관(법인)에는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며, 감독청과 관리기관이 역할 분담을 하는 체계도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별
도의 내부 경영조직이나 위원회를 직접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대행하
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현행 법체계는 공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
하는 형태보다는 경영조직을 구성하고 경영을 감독하는 데에 비중을 
두어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를 꾀하고 있다.19) 

법인의 설립과 구체적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설립근거법률에
서 상세하게 규정하는 유형과, 설립근거와 설립목적 등 가장 중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관으로 정하게 하는 유형으로 나
눌 수가 있다.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개별 설립법률을 둠으로
써 설립법과 운영․감독법이 일원적으로 된 경우이고, 설립근거법률
을 독립된 개별 법률로 입법하지 않고 ｢법인의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특수법인의 
설립과 설립목적사업 등을 아울러 규정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중요사
항만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한다.20) 

19) 주무관청의 감독권은 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그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지시․명
령하거나 조사․보고하게 함은 물론 각종 동의․승인권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직접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감독권의 행사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실질적인 근거를 찾으려면 설립자 내지 출자자․투자자의 권한을 행
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공공법인의 경우 대부분 정부가 설립자 내지 출자자 등에 
해당하며, 정관의 실질적 내용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단법인의 최
고 의사는 정관이며, 정관은 설립자의 설립목적과 의지 및 운영방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관변경의 승인권을 감독관청이 가지는 근거도 법인의 이사(이사회)
가 임의로 설립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관의 본질적 부분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
여 재단법인의 동질성과 영속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20) 예컨대 지적공사의 경우에는 ｢지적법｣에서 공사의 설립 및 목적사업 등에 관한 
몇 개의 규정만을 두고, 환경관리공단의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상세한 규정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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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처럼  
유사한 성격의 법인들의 개별 설립법률을 통합하여 하나의 설립법률
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 설립법률의 예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설립과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한다21). 

이 경우에는 감독청이 동일하거나 설립목적․기능이 유사한 성격의 
법인은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경우이다. 

최근의 ‘공운법’도 비록 설립근거법률은 각 공공기관마다 대부분 따
로 제정되어 있고 그 설립근거법률에서 상세한 운영규정을 두고 있지
만, 공공기관으로 유형화되는 공공법인들의 일원적이고 통일적 운영
과 관리를 꾀할 목적으로 하나의 우선적 운영․관리 법률을 따로 둔 
경우이다.22) 

이와 유사한 경우는 예컨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비영리법인 중에서 특히 공익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에, 그 설립과 운여에 관한 사항을 민법과는 별도로 특별규정을 두어 
규율하면서, 이들 공익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입법례에 해당
한다.23)

21) 유성재․손태원․이정원,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경영모형, 2002, p.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출연연구소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02, p.10 이하.

22)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2006.8, p.57 이하.
23)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이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말한다. ｢농수
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서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제7조), ｢영재교육진흥법｣(제8조) 및 ｢보훈
기금법｣(제7조제6항)에서는 개념의 정의없이 ‘공익법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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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공법인 관련 법제 현황 및 법령체계 분석
제 1 절 설립 근거법과 관리․운영법제 현황

1. 근거법령체계 
공공법인의 설립과 관리․감독 등은 그 근거법령에 따라서 이루어

진다. 다만, 민법의 비영리법인와 특수법인의 경우가 다르며, 특수법
인의 경우에도 설립근거법령에서 설립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는 입법례와 설립 근거법률 이외에 따로 관리․감독에 관
한 법률을 두고 있는 입법례로 나눌 수가 있다.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민법 및 주무부처의 허가가 설
립의 기초가 되며, 주무부처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규정에 의하여 실제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그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 각각 특수
법인마다 존재하는 경우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특수법인을 통합 
관리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및 별도의 관리․감독 법률이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다시 관리․감독기관이 하나인 경우와 
복수인 경우로도 구분할 수는 있다.24)

가장 넓은 범위의 공공법인을 그 적용범위로 하는 법률은 공운법이
다. 일단은 314개 기관을 대상범위로 하고, 1차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적용하는 기관이 94개 기관이다.25) 

종전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77개 기관
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였고, 종래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도
로공사 등 14개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 바가 있다.26)

24) 공운법의 경우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주무기관
의 장이 감독하는 예에 해당한다(동법 제46조 이하 참조).

25)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2006. 6, p.58 참조.
26) 이들 2개 법률은 공운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음(공운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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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출연연법(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5개 연구회를 포함하여 52개 출연연구기관을 그 적용대상으
로 하며, 설립근거법의 기능과 함께 관리․감독법으로서도 기능하였
다. 민영화법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밖에는 각각의 개별 
특수법인법률이 있다. 

2. 설립법과 감독법 체계
(1) 일원적 체계 유형

이는 설립근거법과 관리․감독법이 동일한 경우이다. 공운법 제정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출연연법에 의한 연구기관등이 이에 해당하
며, 정산법 및 정투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기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
다. 이 체계의 장점은 설립근거법과 관리․감독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이 전체적인 통일
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과 운영현실이 조화를 이
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적․통합관리
법이냐 개별관리법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인의 특성과 차별성을 인
정하는 폭이 다르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1) 정산법의 적용이 없는 대상 기관(동법 제3조제2항)

정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은 다음의 3개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
단체가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거나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
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별표에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다

른 법률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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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
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
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
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ⅲ)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기관

ⅳ)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ⅴ)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출연한 법인  

ⅵ)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는 기관

ⅶ)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
증재단

ⅷ)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동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
방공단, 동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

ⅸ)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출자한 회사

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된 법인

ⅺ)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학교,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
교치과병원

ⅻ)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적용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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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
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③외교․안보관련 기능, 학술연구기능, 법률구조․갱생보호기능 또
는 분쟁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공운법의 적용이 없는 대상 기관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관 즉,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ⅰ)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공운법 제4조제2항제1호)27)

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공운법 제4

조제2항제2호)28)

한편, 실질적으로는 전체 적용예상 314개 기관 중 94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29)으로 지정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특히 기타 공공
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별 설립근거법에 의하여 
관리․운영된다고 볼 수가 있다. 즉, 내용상․실질상 적용이 없는 기
관으로 된다고 하겠다. 

(2) 이원적 체계 유형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설립근거법이 따로 있고, 그 관리․운

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공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원적 체계에 있는 공공법인에 해당한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으로 개념 정의된 기관 중 공운법 제4조 내지 제
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적용
27) 정산법 제3조제2항제2호와 같음
28) 정산법 제3조제2항제1호 전단과 같음.
29) 이들 기관의 경우에도 개별 설립근거법을 가지고 있는 바, 80여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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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상의 문제가 전제되어 있다. 

적용대상 기관 즉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
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하여 공운법이 우선
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 공운법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법 
제2조제2항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법 제11조제3항 관련)

   - 다른 법률에서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경우 
그 법률의 규정(법 제18조제4항)

   - 감사위원회의 설치(법 제20조제3항)

   - 국가재정법(법 제23조제2항: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심의기구의 설치 예외(법 제23조제1항)

   -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추천위원회(법 제26조제2항 단서)

   -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절차(법 제26조제3항 단서)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지정된 해의 보수: 법 제33조
제3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안 의결절차(법 제40조제3항 단서: 사
원총회,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경유)

   - 경영실적평가 제외(법 제48조제2항: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
법의 평가결과 활용)

   - 병행적용(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내용과 범위: 법 제
51조)

   -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법 제52조)

     ※ 공운법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률(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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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법인의 관리․운영 

1. 공공법인의 관리 관련 법률
공공법인의 관리는 법령의 제명에서 보통 ‘관리’, ‘운영’ 등을 포함

하고 있지만, 실제는 관리․감독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민법 제32

조 이하의 감독관청의 감독권30)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는 설립근거법에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입법례와는 달리, 현행 공운법이나 출연연법, 고등
교육법, 사립학교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같
이 동일․유사한 공공법인을 하나의 관리․감독법률로써 규율하는 경
우도 있다.  

ⅰ) 출연연구기관: 출연연법
ⅱ)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ⅲ) 공공기관: 공운법
ⅳ) 공익법인: 공익법인법
한편, ｢관리｣의 개념을 넓게 보아 육성․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

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육성․지원법과 일반적인 지원법률 등으로 다
음과 같이 구분할 수는 있다. 

ⅰ) 개별․직접 지원: 개별설립근거법률
ⅱ) 일반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보조금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30) 민법 중 법인의 감독과 관련되는 규정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

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와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법원에 의한 감독(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63조: 임시
이사의 선임,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제
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제86조(해산신고),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
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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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 관리․감독의 현황과 유형 및 문제점
(1) 공운법상 공공법인의 관리․감독 현황과 유형

공운법은 상업성 및 공공성을 기준으로 하여 4개 유형으로 구분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차별화하고 있다.

유 형 운영체계 설계방향

공기업(28개)
시장형(4개) 자율보장 및 내부견제시스템 보완
준시장형(24개) 자율확대, 외부감독 강화

준정부기관(66개)
위탁집행형(52개) 주부부처와 정책연계성 확보
기금관리형(14개) 기금운용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이러한 유형별 관리방식은 종전의 설립․운영 근거법률에 따라 민
영화법, 정투법, 정산법으로 그룹지어 관리하던 방식에서 업무특성에 
따라 재분류하여 관리체계를 재편하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주무부처 
및 설립근거법에 따라 규율하던 체계에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권을 
보장하면서 아울러 병행적 관리․감독을 추가한다는 것, 업무특성별
로 기관의 조직과 운영 및 관리․감독을 유형화․공통화하여 통일성
을 꾀하려는 점이 특징이다.31) 

31) 이 결과 획일성에 따른 개별 설립근거법률과의 충돌이 적지 아니함은 제4장 이
하의 개선방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제 3 장 공공법인 관련 법제 현황 및 법령체계 분석

42

(2) 공공법인 일반의 관리․운영 구조
1) 자율 관리 구조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법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공기
업과 준정부기관 이외의 비영리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공기
업과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더라도 ⅰ)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
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32), 

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33)은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공운법 제4조제2항).

공공법인의 자율에 기초한 관리 구조는 권한의 배분과 견제․균형
의 원리에 의한다. 

집행기관과 대표기관 및 의사결정기관과 감사기관에 의한 자율관리
체계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집행기관과 의사결정기관과의 관계, 

감사기관과 의사결정기관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

① 집행기관 주도형
이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기관장이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의장을 

겸하는 경우이다. 대다수의 공공법인은 이 유형에 해당한다.34) 

이 유형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감독권이 강하며, 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를 주무부처의 감독권으로 균형을 맞추는 유형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와 공익적 법인의 경우에 따라 그 공공법인의 자
율성 보장에 차이가 있고, 대표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에도 당

32) 여기에는 특수법인인 각종 전문자격인 협회(변호사회,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조합(농협, 수협, 신협 등) 기타 사단법인(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등)이 해당
되며, 설립허가주의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도 있다. 

33)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34) 국립환경공단의 경우, 이사장은 임원으로서 공단을 대표하고(자연공원법 제51조

제1항), 이사회의 의장이다(자연공원법 제57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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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차이가 있게 된다. 

② 의사결정기관 주도형
이 경우는 대표기관 및 집행기관과 분리된 의사결정기관을 가지는 

경우로서 항만공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항만공사의 
경우에는 항만위원회가 이사회의 기능을 하며, 항만위원회의 위원에는 
항만공사의 임원(즉, 사장, 3인의 본부장, 감사)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장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이 없다(항만공사법 제10조 

이하 참조).

출연연법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유일한 이사이므로 의사결정
기관과 대표․집행기관이 동일한 특수한 형태로 되어 있다(출연연법 
제11조제2항). 이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관을 연구회라는 별도의 지
도․관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분리시킨 경우이다.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은 이들 연구회와 연구기관을 동일한 소관기
관으로 규정하여 주무관청인 국무총리(국무조정실)가 이들 연구회와 
연구기관을 함께 감독하는 중층적 관리․감독체계에 있다.

③ 내부감사형과 외부감사형 
이 분류는 감사기관의 지위와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른 구분에 

해당한다. 

감사기관이 형식적인 내부감사와 실질적인 외부감사로 운영되는 경
우와, 실질적인 내부감사와 주무관청의 감사권으로 운영되는 경우로 
대별할 수가 있다.

이는 주무관청의 감사, 감사원의 감사,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회계
법인 내지 회계사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를 병행하는가 여부와도 관계
된다. 

외부회계감사의 경우에도 내부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다르게 된다. 출연연법에 의한 정부출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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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관은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연구회가 지정한 회계사(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는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활용된다. 

한편, 임원으로서 감사를 두는 경우와 감사 대신 이사회에 감사위원
회를 두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 경우는 감사기관과 의사결정기관이 일체화되어 강력한 대표․집
행기관에 견제를 행하려는 것이며, 이와 상응한 이사의 책임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이사회의 기능과 이사의 역할 및 책임을 
어느 정도로 강화․확대할 것인가에 따라 이른 바 공공법인의 지배구
조가 다르게 되며, 이에 따라 전체 법인의 조직, 운영 및 관리․감독
을 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2) 운영․지배 구조
① 불특정 이해당사자모델
법인의 지배구조를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메커

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를 이해당사자모델(stakeholder model)이
라고 할 수 있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인을 자본참가자인 주주로 보고, 그 
경영을 소유로부터 분리하는 법인에서의 지배구조는 주인이 전문경영
자를 감독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주주모델
(shareholder model)이라고 부른다. 

공공법인 중 비영리법인에는 주주와 같은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주주가 없고 또한 이익배당
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35).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의 경우에 분명히 
물적 자산을 출연한 사람 또는 기관이 있으나, 이들은 법적으로 소유
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35) 황창순, “한국 공익법인의 성격과 기능: 기업재단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18권 
제2호(1998),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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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면세와 기타 영리조직과는 다른 특혜를 받는 대신에, 일
단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공익목적으로 사회에 기부된 것으로 보
며 더 이상 재산권의 행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이 없다는 것이며, 주식회
사와 비교한다면 이해당사자모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의 지배구조란 법인이 설립된 목적에 합당한 활동을 하는가를 감독하
고 이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의 관점
을 조정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의 핵심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면, 비영리법인의 지배구
조의 핵심은 공익목적의 달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② 실정법상 공공법인의 경영구조
공공법인의 경영은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기관은 법인의 종류

에 따라 일정하지 아니하나 의사결정기관, 업무집행기관, 감독기관의 
3종류가 있고, 이에는 법률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과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 있다. 

민법 및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공공법인에 관한 규정은 영리법
인 주식회사에 비하여 간단하다.

(a) 의사결정기관

사단법인은 사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이므로, 

사단법인의 대내적ㆍ대외적 활동은 사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된
다. 따라서 전사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Mitgliederversammlung)는 사
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마찬가
지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가 있을 수 없고 법인의 최
고의사는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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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는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등을 비롯하여, 사단법인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며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
한이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
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 광범위한 때에는 사
원총회는 실질적으로 강력한 기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위임사항
이 별로 없는 때에는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법인의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인 것이다.36) 

(b) 업무집행기관

a) 이 사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
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다.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
이냐를 불문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든 공익법인이든 특수법인이든 
이들을 포괄하는 공공법인이든 관계없이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
어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
다. 즉 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은 이사 이외에 사원총회나 기타 기관이 대표할 수 없다.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민법 제40조 제5

호, 제43조),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법인은 공운법 제25조이하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고, 출연연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
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은 출연연법 제12조 및 제23조에 그 선
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37)

36) 공공법인은 대부분 재단법인의 본질을 가지므로 사원총회의 개념은 없다. 공기업
의 경우 정부 출자․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있게 된다.

37) 모든 특수법인이 설립근거법률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는 것은 
아니다.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관에 위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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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38). 

이사의 정수는 공운법의 경우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이하로 이
사회를 구성하며, 예외적인 경우39)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다. 최저한에 대한 제한이 없고 1인 또는 수인이라도 무방
하다(민법 제57조, 제58조 제2항, 공운법 제18조제1항).  

공익법인의 경우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
의 원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증감할 수 있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1항).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모든 업무집행을 처리할 수 있으
나,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간에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
다. 이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은 원칙적으로 다수결의 원리를 도입하
여 이사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업무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
법 제58조 제2항). 그러나 집행하여야 할 업무의 성질이나 이사 원수
의 다소 등의 사정으로 때로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때로
는 이사 과반수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의 대표권이란 이사의 직무권한 중 대외적인 관계에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공공법인의 이사는 대표이사인 기관
장이 대표권을 가지며, 다른 이사는 법인의 대표권이 제한된다. 반면

우도 없지 않다.
38)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8, 245면.
39) 15인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나 출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
  2. 제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

는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단서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
는 기간 내에 한다.

  3.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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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은 단독대표를 원칙으로 하므
로(민법 제59조 제1항),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이사 각자에게 대표
권이 귀속된다.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에게 공
동대표권을 부여한 경우라도 수동대표권은 이사 각자에게 있다(상법 
제208조 제2항). 

이사의 대표권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법 및 공운법 등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법인대표도 법인의 사무집행에 다
름 아니므로 대표권의 범위는 법인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다. 이 경우 특정의 행위가 법인의 목적 범위 내인가는 거래의 안전
보호의 입장에서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행
위자의 주관적ㆍ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며, 법인의 목
적도 정관에 목적으로서 기재된 개개의 행위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
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부
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40). 

b) 이사회

(가) 총 설

각 이사가 별개로 법인의 업무집행을 한다는 민법의 이념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 특수법인으로 구성되는 공운법상의 공공법인은 실제로
는 법률 및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들로 구성된 회의체인 이사회를 설
치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하며,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결정
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사 중에서 특정한 자를 선출하여 그로 

40)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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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이사장 또는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
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도록 하는 조직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은 민법이 예상하는 이사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사회는 민법상 필요기관이 아니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이지만41), 이른바 공공법인, 공익법인과 학교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를 두어야 하므로(공운법 제17조, 공익
법인법 제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항) 이런 경우에 이사회는 
법률상의 회의체라 할 것이다42).

(나) 이사회의 소집

공공법인의 이사회는 이사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을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적지 않다. 따라
서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피하게 된다.

ⅰ) 결의방식
민법상 이사제도는 회의체로서의 이사회를 예상하고 있지 아니하므

로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즉 서면결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관에 이사회의 결
의방식에 관하여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결의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예외이다. 

이사회의 결의방식과 관련하여 공운법상 공공법인의 이사회 결의는 
출석이사회를 원칙으로 하되,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제2항
을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운
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 

41) 김상용, 앞의 책, 250면.
42) 최기원, 민법주해〔I〕총칙, (박영사, 1992), 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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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공익법인법 제9조 제3항) 공익법인에 있어서는 반드
시 회의를 열어 결의를 하여야 한다. 

ⅱ) 소집절차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전부의 이사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충분히 밝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모든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회가 특정의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 있고43), 또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이사들에 대한 소집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
면서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한 경
우 이러한 이사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연무효라고 보
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
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어도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 하
더라도 그 이사회결의가 당연무효라는 결론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44). 

그러나 정관에 규정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사 전
원이 이사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이사회를 열어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는 유효하다고 본다(상법 제390조 제3항 참조).

이사회 소집절차에 경미한 하자가 있으나(예컨대 사전통지기간의 
부족)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에도 결의는 유효하다

43)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44)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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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소집권자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 개개인이지만, 정관에서 소집

권자를 정한 경우 그 소집권자의 소집에 의하지 아니한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 

의료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
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없이 개최되
었으며, 총원 9인의 이사 중 7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한 것
이라면, 참석하지 아니한 2인의 이사 중 1인은 이미 이사 사임의 의
사를 표시한 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
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45).

ⅳ) 소집방법
이사회의 소집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정관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
로 통지하면 되고, 회의일 일정기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상적인 절차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항
을 알고 있는 이사에게는 통지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소집권자의 소집기피 등에 관하여 공운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재적이사 과반수 및 감사의 이사회 소
집요구권과 소집권자의 궐위나 소집기피시 감독청의 승인에 의한 소
집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공익법인법 제8조 제2항, 제4항).

45)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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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사회의 의사결정

공공법인 및 공익법인의 경우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
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익법인 제9조 
제1항), 사립학교법인의 경우도 위와 같다(사립학교법 제18조).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 자가 결의에 참여하여도 그것이 유효
한표결권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를 제외하여도 결
의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는 정관에 의하여 설치되는 임의기관으로서 
민법에는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체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사
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에 의하
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 

이사는 법인과의 위임 유사의 계약에 의하여 취임한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1조), 그러한 의
무와 상용되지 않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권
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본다(공운법 제19조제3항, 공익법인법 제7조 제
2항,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46) 예를 들면 이사에 대한 법인재산의 
양도, 임대의 승인 등이다. 

(라) 이사회의 결의사항

공공법인 또는 공익법인은 법적기관이므로 이사회의결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반면에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는 임의기관이므로 아무런 
법적 권한은 없고 다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정하여진다. 

46) 이 경우, 제척되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재적
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공운법은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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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상 공공기관 이사회는 ①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②예
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③결산, ④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⑤장
기차입급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⑥생산 제품과 서비
스의 판매가격, ⑦잉여금의 처분, ⑧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
연, ⑨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⑩정관의 변경, ⑪내규위 제
정과 변경, ⑫임원의 보수, 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⑭그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동법 제17조제1항)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①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공익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⑥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 사항을 심의 결
정한다(공익법인 제7조,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

(마) 이사회결의의 하자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그 결의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고 
또한 이사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위법하기 때문에 결의가 무효
인 경우, 그 결의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법인에 대하여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사회는 민법상 법인의 임의
기관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일반원칙상 이해관계인
은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언제든지 소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실무상으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이나 이사
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승소판결에 대하여 대
세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47). 한편 이사회결의취소의 소는 허
용되지 않는다.

47)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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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감독기관

 공공기관의 감사는 공기업은 대통령이,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기획
예산처장관이 임명하며, 1인으로 상정하고 있다(공운법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시장형 공기업에는 감사를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두
도록 하고 있다(공운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한편, 이른바 공익법인 또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사
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공익법인법 제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 이 
경우 감사는 필요기관이라 할 것이다(공인법인법 제3조 제1항 제6호, 

제10조).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민법 
제66조). 즉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이다. 이는 감사가 필
요적 상설기관인 주식회사의 경우(상법 제409조 제1항)와 다르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는 포괄적인 대표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관인 감사를 임의기관으로 둔 이유는 민법상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의 검
사ㆍ감독을 통해 법인의 업무상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
문이 아닌가 한다48). 그러나 실제로는 감사를 두지 않는 법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감독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49). 

48)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1646판결은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취임에 교
육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재단이사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마찬가지의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재단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49) 주기동, 주석민법,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7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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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기관구성 비교 >
         기관의
           종류
법률

정관 
변경기관

업무집행결정기관 감독기관 비 고업무집행기관 대표기관
민법

(사단법인) 사원총회 이사(필요상설기관) 1인 또는 
수인감사(임의기관) 이사회(임의기관)이사 이사

민법
(재단법인)

정관에 정함 상 동 상 동 상 동

공익법인법 이사회
이사회

(5인이상 15인 이하의 이사) 2인 이상의 감사
(필수기관)

주무관청의 
감사

민법의 특별법이사회 정관결정
사항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회(7인 이상의 이사)
2인 이상의 감사 

(필수기관)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여야 

한다이사장 이사장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정함

이사회
(5인 이상의 이사) 2인 이상의 감사 

(필수기관)

민법과 
공익법인법의 

특별법이사회 대표이사

③ 소 결
법인의 운영체계와 지배구조는 결국에는 조직이 설립목적과 경영목

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관계되기 때문
이다. 법인․단체의 목표 달성과 효과는 일차적으로 경영기관의 몫이
다. 따라서 좁게 보면 지배구조란 법인의 경영기관을 어떻게 구성하
고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된다50).

50) 강희갑,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미국법상의 경영관리구조”, ｢경영법률｣ 제9집(한
국경영법률학회, 1999), 127~150면 ; 동, “우리 나라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및 감독구조의 현황”, ｢비교사법｣ 제6권 1호(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413~425면 ; 
동, “미국법상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제7권 2호(한국비교
사법학회, 2000, 12) 675~680면 ; 박세화, “미국의 회사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최근 
동향(이사회제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림법학 FORUM(한림대학교 법학연
구소)｣제10권(2001), 229~250면 ; 강희갑, “미국의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에 관
한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상사법연구｣, 제20권 4호(2002), 43~82면 ; 이영철, “영미 
보통법상 회계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비교사법｣제8권 2호(2001, 12), 
106~109면 ; 엄해윤, “블루리본보고서와 최근의 미국 감사위원회”, ｢상사법연구｣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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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두고 있으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 대표이사
의 선출권, 대표이사와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등을 갖는 점
에서 주식회사의 최고경영기관이다(상법 제389,393조).

상법이 이사회에게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경영감독기관으로
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사회의 주된 임무는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주된 지위
는 경영기관이고, 경영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부차적인 것이다. 

한편으로 상법은 이사회 외에 대표이사라고 하는 또 다른 경영기관
을 두어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집행하는 임무를 맡기
고 있다. 나아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의사결정권까
지 부여하고 있다. 

여하튼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
라 회사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에 집중시키고 있음은 분명해진다. 

1호(2002), 301~33면 ; 감사제도의 개선에 관하여는 강희갑, 앞의 책, 7~254면 ; 임충
희, “감사위원회제도의 현상과 과제”, ｢상사법연구｣ 제20권 3호(2001), 299~320면 ; 
권종호, “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위원회제도의 과제”, ｢상사법연구｣ 제19권 3호(2001), 
99~130면 ; 강대섭,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목포대 
법학연구소), 창간호(2001), 31~56면 ; 정찬형,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상장협 연구보고서 95-4)(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5, 12), 233~262면 ; 강희
갑,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감사에 관한 최근의 개혁입법”, ｢상사법연구｣ 제
21권 제4호(한국상사법학회, 2003, 2), 215~247면 ;사외이사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하
여는 정찬형, 앞의 논문집, 현대상사법논집(2001), 36~40면 ; 동. “사외이사제도”, ｢고
시계｣(2001, 12), 49~67면 ; 이형규,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세
기 한국상사법의 진로｣(우홍구박사 정년 논문집, 2002), 223~240면 ; 상희갑, “우리 
나라 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경영감독기능을 중심으
로)”, ｢비교사법｣ 제9권 2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8), 225~283면 ; 이형규․이상복, 
｢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상장협연구보고서, 2002-3), 2002, 5 ; 안택
식,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2), 245~287면; 김용구,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
구｣ 제10집(한국기업법학회, 2002), 347~372면 ; 김영곤,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 ｢기업법연구｣ 제8집(한국기업법학회, 2001), 397~4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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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이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법상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수기관임에는 분명하지만, 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
으므로,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수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경영자에 대한 견제의 측면이라는 점에서도 쉽게 예단할 수 있다. 

비록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가 임의적 기관이지만, 일단 이사
회가 구성되면, 공익법인에서와 같은 필수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그 
기능은 차이가 없다. 또한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을 제외한 모든 비
영리법인에서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권한사항 내지 정관에서 정하
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핵심적 경영기구는 이사회인 
것이다. 

이사회는 성질상 회의체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
행할 경영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이사장 내지 사장 등
의 경영자의 선임이다. 경영자는 비영리법인의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
에 조정과 균형을 도모하면서 경영성과를 올리는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책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이사회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다. 

두 번째는 조직의 존재이유를 점검하고 또한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다. 여기에는 조직의 설립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며 공익성이 보장되도
록 하는 역할을 포함된다. 

세 번째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는 일을 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사업의 결과를 점검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 감사를 하는 기능도 포
함된다. 네 번째는 자원을 동원하는 일이다. 특히 자금을 조달하거나 
모금을 하는 일이 이사회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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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제 1 절 국립대학법인법 관련 개선방안

1. 국립대학법인법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근(2007.3.9) 

입법예고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조직의 하나인 국립대학을 별도
의 법인으로 독립시켜 국립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가
지고 있다. 이와는 동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으로 최근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시행령이 제
정․공포(2007.4.6 법률 제8331호)된 바 있다. 

전자의 특별법안은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교육인적자원부) 소
속 기관을 특별법으로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새로 신설하는 
것과 달리 법적 규율을 달리할 뿐, 기존의 인적, 물적 자산은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후자의 제정 법률은 신설되는 국립대학을 
법인격이 있는 국가출연의 법인대학으로 하는 것이다.

현행 교육기본법 및 대학설치령,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과 구분되는 
학교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학교는 교육사업(인가사업)의 사업
시설물과 운영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동 특별법안은 학교
법인과 학교(교육사업체)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편, 정부조직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여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하에서는 동 특별법안의 내용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핀다.51)

51) 입법과정으로 본다면, 먼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먼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의원입법으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법안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현행 국립대학교 전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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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의 정리
1) 제명 및 용어의 정리
① 제 명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국립대학법인”은 “국․공립대학의 학교법인”으로 함이 타당
 - 입법예고안(이하 “법안”이라 함)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둔 취지

나, 제9조 제1항 중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
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취지 및 이 법안의 입법취지에 
담긴 국․공립대학정책의 전환 등을 고려할 때, 공립대학을 포함
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법령은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이외에는 오로지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52), 법
령용어체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도 법안의 “oo대학법인”보다
는 “학교법인”으로 사용함이 타당

 - 법률제명에 “oo특별법”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근 법
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임. 

⇒ “국․공립대학의 학교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또는 
“국․공립대학법인화법”으로 제명 변경 고려

② 적용범위
○ 국립학교가 아닌 ｢국․공립대학의 학교법인｣ 및 ｢동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
하고 있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52) 고등교육법 제 3조, 사립학교법 제3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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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제3조(적용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의하여 국가가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에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 ｢고등교육법｣ 제3조는 학교의 구분으로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법안의 규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운영방식이 전환되지 아니하는 현행 ��국립대학 등｣을 
의미함. 

 - ｢사립학교법｣의 경우처럼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를 설립․운영하는 함에 필요한 사항 및 이에 대한 감독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어야 함이 타당함.

⇒ 본조 삭제
③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고등교육법과의 관계
 - 당연히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법리와 법체계에 맞음
 - 법안의 ‘국립대학법인’이 설립하는 국․공립학교는 해석상 고등

교육법상 사립학교에 해당하므로 고등교육법과 모순이 없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학교= 사립
학교: 동법 제3조)

 - 고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인 바, 법
안에 따라 이른바 설립주체가 전환되는 국․공립대학의 경우도 
당연히 동 규정에 의하여 조직되었고, 향후에도 모든 대학은 동
법 제19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교육 조직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에 필요

○ ｢사립학교법｣과의 관계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에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학교를 “사립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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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법안은 오히려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인정하여 ｢사립학교
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새로운 유형
의 학교’로 법안 및 법안시행령에서 따로 규정할 것인가를 결정하
여야 함.

○ 민법 및 공익법인법과의 관계
 - 법안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보충적 의미에 해당하는 

일반법으로 ｢민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익법인의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함.

④ 용어의 정리   
○ 특수법인(제2조제3호, 제3조, 제5조)

 - 법령용어로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민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강학상 지칭하는 개념임

○ 법인의 ‘신설’, ‘설립’, ‘전환’

 -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
의 설립허가로 설립하지만, 특수법인은 개별 법률(설립법)에 의
하여 직접 설립되므로 설립허가가 불필요하고, 성립을 위한 절차
만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그러므로 특수법인인 법안에 의한 ‘국공립대학의 학교법인’은 
“국가가 설립”하거나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53).  

○ 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

 - 독립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
관의 장을 포함) 및 법인에 설치하며,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자

53) 전환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함. 즉, 현행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에 
해당하는 실체가 바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전환’이라는 용어는 부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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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받는 자에게 소속시키는 바, 

 - 설립준비위원회는 지휘․감독을 받는 체계는 따로 있을 수가 있
지만, 그밖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조직에 해당하는 바, 사단법인
의 발기인 단체와는 구분되며, 설립되는 법인과도 구분됨.

 - 그러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설
립중인 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제반 법적 효력은 설
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는 점에서 “설치”의 용어보다 “구성한다 
내지 둔다”로 함이 일반적인 입법례임.

 - 오히려 설립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에 관한 부담주체와 지급방
법 등이 규정되어야 함.

○ 국립대학법인의 총․학장
 - 학교법인의 대표이사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학교의 장에 해

당하는 “총장, 학장” 개념과는 구분되어야 함. 즉, 개념 및 용어
상 ‘학교법인의 대표’와 ‘학교(대학)의 장’은 다른 개념임.54)   

○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권리․의무
 - 법리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소관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에 관련되는 권리․의무｣가 정확한 표현이며, 

 - 국립 또는 공립대학은 권리능력이 없음.

⑤ 적용범위
○ 국립대학법인의 명칭(법안 제7조)

 - 불필요한 규정임.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임.

○ 교직원 등(법안 제12조)

 - 고등교육법을 적용하면 충분함. 

54) 물론 동일인이 겸할 수는 있으나, 용어상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법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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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체계 및 조문별 개선방안
1) 대학 관련법 체계
○ 학교법인법과 학교법의 혼재
 -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은 ⅰ) 학교교육에 관한 사

항과 ⅱ)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음.

 - 대학설립․운영규정 역시 마찬가지임.

○ 학교설립주체와 교육사업(교육시설)의 구분
 - 학교설립주체는 ⅰ) 국가(국립학교의 경우), ⅱ) 지방자치단체(공

립학교의 경우), ⅲ) 학교법인(사립학교의 경우)55)

 - 교육사업은 인가사업이며, 사업자는 학교설립주체로 제한되어 있음. 

   ․ 학교설립주체의 사업 중 하나로서 ⅰ) 사업조직(학교조직: 

학․총장, 단과대학 등), ⅱ) 사업내용(교육: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등), ⅲ) 사업시설(학교시설) 등을 갖추어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 국가의 경우에는 인가가 불필요(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 공립대
학 및 사립대학은 인가가 필요함.

○ 규정 내용의 분리
 -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
  ․ 학교법인의 설립, 조직, 사업, 임원, 재정 및 회계, 기타
 - 학교(교육사업)에 관한 규정
  ․ 학교의 장, 학칙, 교원, 교육과정, 학교의 운영 등
 -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분리
 - 교원과 직원의 분리

55) 사회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인(법인이 아닌 개인)도 설립․운영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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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의 임면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나, 직원의 임면은 학교의 장
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권한사항

 * 국․공립대학 교원: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 별도 적용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개정 2004.10.15>)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
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
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31, 2004.10.15>

  ③삭제<1999.1.29>

  ④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
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채용비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⑤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신설 1999.1.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심사단
계․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89헌마89 1990.10.8 (1990.12.31 법률 제4304호)]   

2) 법안의 체계상 문제점
○ 법안은 교원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

고 있으나(제12조제3항), 이는 먼저 법안에 의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대학(실질적으로 현행 국공립대학 중 전환되는 대학을 의미)이 사립학
교인지, 국공립학교인지, 제4유형의 학교인지 먼저 규정한 연후에 교
원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법률을 결정함이 법리와 법체계에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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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부칙(제11조)은 국립학교로 규정하고 있음.

○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인이 설립하는 대학으로 
전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제정할 필요

 - 법안은 법인에 관한 사항과 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내용상으
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국공립대학에서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함에 필요
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운영원칙 등에 관한 사항이 불명확

  ․ 국립대학(전환되지 않는)의 운영원칙을 준용할 것인지, 사립대
학의 운영원칙을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운영원칙을 마
련할 것인지 불명확

  ․ 전환 전후의 변경되는 제도적 장치와 원칙 등에 대한 사항, 각
종 자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등 경과조치가 체
계성과 일관성이 부족

(3) 조문별 검토
○ 총․학장
 - 이는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할 사항이며, 법안 제16조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님. 

 - 이는 학교의 조직에 해당하며, 법인의 조직은 당연직이사로서 법
인의 대표(대표이사)로 규정하면 충분함.

  * 법안 제15조(임원): ①‘......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
사와 2인의 감사.......

○ 제2조(정의)

 - 제3호 “국립대학법인”은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또한 공립대학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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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범위)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과 법인전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법안의 규정내용으로는 불필요함.

 - “｢고등교육법｣ 제3조에 의하여 국가가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국
립학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법안에 의하여 현행 국립학교에서 
전환되는 제4유형의 학교가 설치․운영되는 것일 뿐임.

 - 또한, 국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도 법안의 전환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것과도 모순됨.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항: 법인에 관한 한, 개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법이므로 당
연히 민법 등에 우선하므로 불필요함.

 - 제2항: 당연히 법(안)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기본법, 고등
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제19조(학교의 조직)도 국가적 차원에
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적용되며, 예외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면 법(안)에서 ‘국립대학법인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국공
립대학의 조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여야 체계상 모순이 
없게 되고, 규정상 공백이 없게 됨.

  * 고려사항: 법안에 의하여 전환되는 국공립대학의 조직은 어느 
법령등에 근거하는가? 즉,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 중 
ⅰ) 국립학교의 경우에 해당하는가(대통령령 및 학칙), ⅱ) 공립
학교의 경우(조례 및 학칙)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ⅲ) 사립학교
의 경우(정관 및 학칙)에 해당하는가?

  * 기타 교육공무원법 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제5조(법인격 등)

 - 제1항: “특수법인”은 “법인”으로 수정을 요함.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68

 - 제2항: 법인의 성립 이전에 법인이 동 법안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은 어떤 국공립대학인지 먼저 법정되어야 함. 즉, 별표
로 동 법안에 의하여 당연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의 명칭과 관
련 대학을 현행 국․공립대학과 연계시켜 전환되는 관계를 반드
시 표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설립허가로 
설립되는 법인이 아니라 개별법(민법의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의 
제정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구체적 명칭을 규정하여야 함.

 * 참고 입법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본 ｢국립대학법인법｣

○ 제6조(정관)

 - 제1항: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참조
  * 교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사항(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제7조(국립대학법인의 명칭)

 -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과 관리․운영체계가 전환되는 국․공립대
학의 명칭을 별표로 특정하여야 할 것임.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최근 법제처 입안심사기준에서는 규제사항으로 하여 법안에서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제9조(국립대학법인의 신설 및 전환)

 - 제1항: 법리상 모순이며, 법안의 취지와도 모순됨.

  ․ 국립대학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는 것이며, 기존 국공립
대학의 관리운영체계를 전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

 - 제2항: ｢대학설립․운영규정｣과의 관계 규정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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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법안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및 이로 인한 기존 국공립대
학의 관리운영체계의 전환에 관한 법률이므로 경과조치로 기
존 국공립대학과의 전환 전후관계를 규정하면 충분하고, 향후 
대학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을 법률
개정으로 당연설립하고, 학교의 설립․운영은 ｢대학설립․운
영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임. 

 - 제3항: 국공립대학의 관리운영체계의 전환 절차에 관한 규정임.

  ․ 제1안: 법정 전환방식(위 제2항 설명 참조)

  ․ 제2안: 관할청 승인방식(법안 제3항)

   * 제2안의 문제점
    ◦ 학교의 설립 주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학교설립인가

가 면제된 법정 설립학교(국립학교, 공립학교)를 국립대학법
인이 설립하는 학교로 전환하는 것이고, 학교와 관련된 모든 
자산과 권리의무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으로 이전․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설립주체가 결정할 사항임.

    - 법안의 경우(제9조제3항)는 대학의 장이 결정하되, 관할청이 
승인하는 방식이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부적절(권한없는 자가 결
정하는 것임)함. 대학의 장은 운영자이므로 처분권한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학교시설 및 자산을 처
분하는 것으로 됨.

    - 법인의 설립을 학교의 장이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10조의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설립준비위원회(제10조)를 설치하여 법인
설립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과도 모순됨.

    ◦ 제2안의 경우, 전환대학의 결정기준, 결정절차와 방식. 결정
권자 등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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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공립대학으로 남는 경우와 전환되는 경우의 결정기준과 
절차 등).

○ 제10조(설립준비위원회)

 - 부칙에서 규정할 사항임
  * 참고입법례: 출연연법 부칙, 서울대학교병원설치령 부칙 제2조

(설립준비).

○ 제11조(설립절차)

 - 부칙의 경과조치사항에 해당함.

  ․ 최초 정관의 작성(제1항 관련)

  ․ 현 총․학장에 대한 경과조치사항(제2항 전단 관련)

  ․ 최초 임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2항 후단 관련)

 - 설립준비위원회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제1항, 제5항 내지 제7항)은 

부칙의 설립준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할 사항임.

○ 제12조(교직원 등)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으로 충분
  ․ 고등교육법을 적용하므로 제12조는 불필요한 규정임.

 -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는 경우(제3항)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법
안 제2항에 의할 경우)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함.

  *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사항이지만, 법안 제2

항은 단순히 정관사항으로 위임하고 있음.

○ 제13조(민법의 준용)

 - 학교법인이므로 사립학교법을 준용할 것인지, 공익법인법을 준용할 
것인지, 민법의 재단법인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재검토되어야 함.

  * 제12조제3항은 교원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
고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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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 중 학교법인에 적용할 사항은 특별한 사
항은 별로 없음.

○ 제15조(임원)

 - 법인의 임원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모범례에 따라 규정함
이 타당하며, 동조는 임면․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함.

 - 제1항: “총․학장”은 불필요, 감사의 자격도 임원의 선임 관련 규
정에서 정할 사항임.

 - 제2항: 각각 해당되는 규정(총․학장의 직무, 감사의 직무)에서 
정할 사항임.

 - 제3항: 이사장에 관한 규정에서 정할 사항이며, 이사회의 구성 규
정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거나 이사장의 선임(임면)규정에서 정함.

   * 총․학장은 일단 먼저 ‘학교의 장’으로서 임명하고, 당연직 이
사 내지 당연직 대표이사로 하는 순서에 있기 때문임(사립학
교의 경우에는 법인사무와 학교사무를 구분하고, 법인의 사무
집행권과 학교의 업무집행권을 구분하는 체계에 있음).

○ 제16조(총․학장)

 - 제1항: 법안 제4조에서 고등교육법을 준용하므로 동일한 내용은 
따로 둘 필요가 없음.

 - 제2항: 임원의 직무에서 규정할 사항이며, 선임절차 등과는 별도
의 조항에서 규정함이 타당함. 

 - 제3항 이하: 임원의 선임(임면) 조항 또는 임원의 겸직금지조항에
서 규정할 사항임. 

 * 유사입법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7조, 사립학교법 제23조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은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내지 학장

을 의미하며, 이는 학교법인의 대표와는 별개의 개념임(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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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장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이사
장이 대표이사로 되는 것도 가능함).

 * 사립학교법의 경우, 학교법인의 대표는 이사장(동법 제19조제1

항)이며, 학교의 장의 임무는 고등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무의 통할, 소속 교직원 감독 등임” 

○ 제17조(이사)

 - 임원의 선임 관련 규정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

 - 제1항: 당연직 이사에 대한 규정방식으로는 부적절함.

 - 제2항: 당연직 이사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규정이지만, 당연직 
이사로 특정될 수 없는 경우(제4호 및 제5호)를 포함하고 있으므
로 부적절함.

  ․ “추천”보다는 “지명”하는 자로(제2호 내지 제5호)

  ․ “광역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 하위 조직 내지 관할하는 법
인․단체의 이사를 겸할 수가 없음(제4호).

  ․ “총동창회대표”와 “총동창회대표가 추천하는 자”의 대등성 내
지 대체성이 인정되기에는 추천하는 자의 범위 내지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법리상 법문상 특정되도록 
하고, 선택형으로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 ｢총동창회대표｣
로 하거나 ｢총동창회의 임원 중 총동창회대표가 지명하는 자｣
로 하는 것이 당연직 이사는 직책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부합하게 됨.

  ․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제8호) 및 “기타 ......외부 인사”(제9

호)는 당연직 이사가 될 수가 없고, 이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수는 있음. 그러나 제1항의 규정과 관계가 모호하므로 수정되
어야 함(이사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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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항(이사의 임기):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률로 정하든 아
니면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고, 사립학교법의 경우를 참조하면 3

년으로 함이 타당함.

  * 일반적으로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 또는 2년이나, 3년이 주류
를 이루고 있음.

○제18조(이사회)

 - 제1항: 이사회의 설치 조항이므로 표현을 수정함이 타당
 - 제2항: 제1항과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

 - 제3항: 이사장을 임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원조항에서 이사장의 
선출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함. 따라서 제3항은 편재 이동이 필요

 - 제4항 이하: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조문으로 
함이 바람직함.

 * 제6항: 제척사유를 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의 규정을 이사장 및 이사에게 준용하는 문제임(참조: 사립
학교법 제27조). 의결권에 관한 제척사유는 이사회의 운영(議事)

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관으로 정하거나 관련 규정으로 하여도 
충분한 사항임.

 * 제7항: 정관 또는 법인 내부 규정(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사
항임.

○ 제19조(이사회의 소집)

 - 이는 정관 내지 내부 규정으로 정할 사항임.

○ 제20조(이사회의 기능)

 - 이는 이사회의 설치규정(제18조)의 제2항으로 규정할 사항임.

 - 제1호: 제16조제3항과 관련하여 볼 때, “선임”으로 볼 수가 있는
지는 의문임(*후보자의 선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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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이사회가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가 있는지는 의문임.

  * 법안은 임원의 해임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입법의 
흠결).

 - 제3호: ｢임원의 인사․보수｣와 ｢교직원의 인사․보수｣는 동일한 
성격의 규정사항으로 볼 수가 없으며, ｢임원의 인사｣는 제1호 내
지 제2호와 중복됨. 

  * 임직원의 보수를 매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것인지, 보수규
정에 의하고 차년도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증감여부 및 증감폭을 
인건비 항목 심의에서 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 의결사항
이 다르게 됨. 

 - 제5호: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사
항 이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정하기가 곤란함.

 - 제8호 내지 제9호: 당연의결사항이므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이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이사회의결사항
이 되어야 함에도 흠결

 - 대학운영계획 및 경영성과목표(제36조), 부설학교의 설치(제37조) 

등도 이사회의결사항으로 보여짐.

제 2 절 공운법 적용 공공기관 관련 법령  

       개선방안

1. 적용법률의 우선순위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법의 우선 적용(법 제2조제2항)

  -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공공기관법”

이라 약칭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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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법에 규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의 설
립(설치)법을 적용

  - 이들 모두에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설립법(설
치법)상의 다른 법률의 준용규정을 적용

 ○ 공공기관법의 허용범위 내에 있는 공공기관설립법 규정
  - 공공기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봄.

   예: 임원의 수와 종류: 15인 이내 임원을 다양하게 규정하는 경우
 ○ 공공기관법의 규정과 상충되는 공공기관설립법 규정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효되는 것으로 

해석
  - 다만, 공공기관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예, 제주

특별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설립법 규정)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 

 ○ 공공기관법에서 우선적용을 허용한 다른 법률
  - 다른 법률(개별 공공기관설립법 포함)의 규정이 우선 적용 
  ※ 공공기관법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법 제2조제2항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법 제11조제3항 관련)

   - 다른 법률에서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경우 
그 법률의 규정(법 제18조제4항)

   - 감사위원회의 설치(법 제20조제3항)

   - 국가재정법(법 제23조제2항: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심의기구의 설치 예외(법 제23조제1항)

   -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추천위원회(법 제26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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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절차(법 제26조제3항 단서)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지정된 해의 보수: 법 제33조
제3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안 의결절차(법 제40조제3항 단서: 사
원총회,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경유)

   - 경영실적평가 제외(법 제48조제2항: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
법의 평가결과 활용)

   - 병행적용(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내용과 범위: 법 제51조)

   -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법 제52조)

 ※ 준용규정
   - 경영공시 열람 및 복사 비용의 부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준용
   - 증권거래법 제11조의13 및 제191조의 14(법 제54조) 준용

(2) 기타 공공기관
 ○ 공공기관법의 적용범위
  -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 특히 구체

적으로는 제3장의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제11조 내지 제15조)

에 관한 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밖의 경우에는 공공기
관설립법 등에 따라 규율

  - 경영공시(제11조),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조사(제13조), 공공기관
의 혁신(제15조)가 적용됨.

  - 따라서 공공기관법의 적용 관련 정비사항이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잠재적 사항으로 됨(*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법령정비가 문제된다는 점은 입법당시 내재된 한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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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사항 및 모델 정비방안
(1) 적용법률의 개정 반영 정비

○ 종전 적용법률에서 공공기관법으로 정비

현  행 정 비 안

제10조(임원) 공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10조(임원) 공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다.

(2) 개별 관련 규정의 정비
1) 임원 임면 관련 규정
○ 정비방향
 -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의 임면 및 사원총회가 있는 

기관의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개별법률에는 두지 
아니하고, 공공기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 임원의 종류(구성) 및 수에 관한 규정만을 둠(단, 비상임이사의 
법정 비율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원의 종류 및 정수에 관한 규정
을 삭제하거나 공공기관법에 맞도록 수정함)

 - 다만,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선임과 관련하
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임면규정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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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정비방안Ⅰ(사원총회가 없는 경우)

현  행 정 비 안

제 8 조(임원) ①공사에 임원으로 사
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임이사 3

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
을 둔다.

  ②사장과 감사는 문화관광부장
관이 임명한다.

  ③전무이사와 상임이사 및 비상
임이사는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
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천하여야 하다.  

제 8 조(임원) ①공사에 임원으로 사
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임이사 3

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 현행 ②~③(삭제) >

  

  ②공사 임원의 임면은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참고안의 경우, 각 관련 개별조항마다 공공기관법 적용조항을 두
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음.

○ 모델 정비방안Ⅱ(사원총회가 있는 경우)

현  행 정 비 안
제35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

제 8 조(임원) ①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임이
사 3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 현행 ②~④(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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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특례임.

※ 임기규정이 동일 조에 규정된 경우에도 삭제하고, 공공기관법에 
따르도록 함. 

【참조: 유형별 검토 및 정비안】 

<유형1> 임원에 관한 사항을 타법(관리법) 적용하는 유형
○ 한국전력공사법 유형

현  행 정 비 안

제10조(임원) 공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10조(임원) 공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다.

 ※ 이 경우, 공공기관법 제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비안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주의적 규정에 해당된다.

분한다. 이 경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공사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
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공사 임원의 임면은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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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공공기관법보다 더 상세한(복잡한) 다중 절차를 두고 있는 
유형

○ 항만공사법 유형: 추천, 협의, 제청 절차를 둔 경우
 ⇒ 최종 임면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현행 특수성 인정, 유지(공공

기관법상의 임원추천위원회에 갈음하는 위원회를 인정)

 ※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 임면권자의 임명�� 절차에 갈
음하는 특수한 절차를 허용하는 경우임.

현  행 정 비 안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①공사에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내
의 임원을 둔다.

  ②사장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제청
한 자를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
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④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
의 임원은 사장의 제청으로 해양
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⑤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⑥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①(현행과 
같음)

  ②사장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당해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제청
한 자를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그 밖의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
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다.

  ④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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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임원의 종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밖의 사항은 ｢다른 법률의 
준용｣ 조항으로 해결하는 유형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유형: 임원의 종류를 다양하게 규정, 임명
권자 및 절차는 공공기관법과 상충됨.

  ⇒ 상충되는 규정은 삭제, 공공기관법을 적용하도록 일반적 준용
규정으로 해결

  ※ 이 경우, 설립법의 조문구성 체계가 제8조 정비안처럼 엉성해
지는 문제가 있음.

현  행 정 비 안
제 7 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

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
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정 비 안
제 8 조(임원) ①공사에 임원으로 사

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임이사 3
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과 감사는 문화관광부장
관이 임명한다.

  ③전무이사와 상임이사 및 비상
임이사는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
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
우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
가 중에서 추천하여야 하다. 

제 8 조(임원) 공사에 임원으로 사
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
인을 둔다(현행 ①과 같음)

  ②(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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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의 임기 관련 규정
○ 정비방향
 - 공공기관법이 제28조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기관장의 임

기와 이사․감사의 임기를 달리하고 있음은 물론 연임의 임기에 
관하여도 현행 개별 공공기관설립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
문에 개별 공공기관설립법에서의 임기조항은 삭제함(따라서 자동
으로 공공기관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법 제28조가 적용됨)

 ※ 이후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법령상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정관｣개정으로 
달리 정하거나 그대로 정관으로 정하면 될 것임.

○ 모델 정비방안

현  행 정 비 안
제 9 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 삭제 >

3) 이사회의 구성 관련 규정
○ 정비방향
 - 이사회 정수(임원의 정수), 선임비상임이사의 신설, 기관장의 이

사회 의장 겸임금지규정의 존치 문제에 대하여,

 - 이사회 구성에 관한 규정 및 기관장의 이사회겸임금지규정은 현
행대로 유지하고, 

 - 선임비상임이사규정 및 이사회 의장 규정은 따로 두지 아니하고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함(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와 준시장형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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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이 다르기 때문임).

 -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사회가 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
에 공공기관법의 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개별법률을 개정함.

○ 모델 정비방안Ⅰ(이사회 의결사항을 생략하는 유형)

현  행 정 비 안

제32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
성하되,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본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생략)

  ③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2. 결산
  3. 정관의 변경
  4. 부동산의 처분
  5. 규정의 제정 및 변경
  6. 자금의 차입
  7. 기타 농림부장관의 허가․인

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④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⑤~⑧(생략)

제32조(이사회) ①공사의 중요사항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
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
로 구성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정관으로 정한다.

* 한국마사회법
* 공공기관법과 중복규정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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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정비방안Ⅱ(이사회 의결사항을 보완하는 유형)

※ 이사회 의결사항을 공공기관법 제 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함.

현  행 정 비 안
제32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
성하되,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본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생략)
  ③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2. 결산
  3. 정관의 변경
  4. 부동산의 처분
  5. 규정의 제정 및 변경
  6. 자금의 차입
  7. 기타 농림부장관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⑤~⑧(생략)

제32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
하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
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상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경마장입장료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

출연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10. 정관의 변경
  11. 내규의 제정과 변경
  12. 임원의 보수
  1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
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⑧(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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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도․감독 관련 규정
○ 정비방향
 - 감독규정이 열거식으로 규정되어 있든, 추상적 규정으로 되어 있

든 관계없이 특별히 상충되는 바가 없으므로 현행규정대로 유지
하고, 해석론에 따라 공공기관법을 적용함.

 - 공공기관법 제51조의 규정에서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
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이 조항에 따라 특별히 정비할 실익이 없음.

 - 주무기관의 장이 특별히 감독할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개
별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함.

 ※ 공공기관법을 준용한다는 표현으로 개별 법률을 정비하는 경우
에는 오히려 공공기관법 제51조의 규정과 순환입법으로 됨.

○ 모델 정비방안(개별 설립근거법에서 특별감독사항을 따로 정하는 
경우)

현  행 정 비 안
제15조(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공

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사의업무
를 지도․감독한다.

제15조(감독)산업자원부장관은 공
사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
는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1.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2.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

한 기술적 연구
  3. 석탄 및 그 부산물과 석탁가

공제품의 매입․판매 및 수출입
  4.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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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산(예산회계) 관련 규정
○ 정비방향
 - 예산편성 관련 주주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

우에는 현행 유지(법 제40조제3항)

 -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
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함(법 제40조제3항에서 다른 법
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결산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회계감사 및 결산 확정 관련 공공기
관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정비 

 - 관련사항: 회계감사의무, 결산확정 및 이를 위한 서류첨부

○ 모델 입법정비안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공사의 경영목폭 달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  행 정 비 안
제20조(예산․결산의 승인) 공사

의 예산과 결산은 문화관광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예산․결산의 승인) ①공
사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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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참조(준시장형 공기업)

※ 정비안 제2항: 공공기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하여 
개별법률(또는 정관)에서 그 회계감사의 방식을 특정한 것임.

※ 그 밖의 결산서 첨부서류, 사원총회에서의 결산 의결․확정 등에 
관하여는 개별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법
에 따름. 

6) 기 타
① 정관 기재사항
 ○ 정비방향
  - 공공기관법과 개별 설립근거법률의 정관 기재사항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관의 기재사항 관련 공공기관법
을 우선 적용하며, 이에 따라 정관변경으로 정관을 법률과 동일
하게 일치시킴.

 ○ 모델 입법정비안

  ②공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에 지체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
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를 선정
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  행 정 비 안
제 6 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6 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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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참조
 ※ 공공기관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정관기재사항을 반영, 정비함

(각 기재사항의 각호 순서는 현행을 기준으로 하되, 새로 보충
될 사항은 신설 추가방식으로 규정함.

②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함.

③ 공공기관법제정(법령정비)에 따른 자구수정 
 ※ 종전 관리기본법 내지 운영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법으로 대체

된 것에 따라 폐지법령을 공공기관법으로 수정
④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정비방향
 - 민법 준용규정(개별 설립근거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제외하
고, 다른 법률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모두 삭제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9.(현행과 같음)
  10. 사채의 발행

  ②(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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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경우에는 개별 설립법률에 대
한 보충적 법률의 성격을 가졌으나, 공공기관법은 개별 설립법률
에 우선하는 법률이므로 불필요함.

○ 모델 입법정비안

현  행 정 비 안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화고
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
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삭제>

※ 한국철도공사법 참조

현  행 정 비 안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현행
과 같음>

※ 다음의 정비안은 공공기관법이 우선법률임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된 정비안임.

   “제37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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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시 고려사항
(1) 예외적 허용 규정의 증가와 관련 법률의 개정

공공기관법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관련 개별 공공기관설립법 및 공공기관법의 예외허용규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공공기관법이 일반법이 되고, 개별 공공기관설립법이 
특별법이 되는 형태가 된다. 물론 공공기관법이 우선적 효력을 가진 
법률이라는 점은 계속 유지되므로 동시 개정이 필요하다.

(2) 상충규정 삭제 및 일부 조항 유지시 입법학적 문제
하나의 條(조)에서는 필요충분한 사항을 본문․단서, 수개의 항 등

의 형식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의 위임입법과 결합하여 완결적 규
율체계를 가진다.

공공기관법과 상충되는 개별 법률의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나머지
는 유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개별 법조의 형식적 완결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현행 관련 조항
에서 정하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4. 공운법 관련 개별법률 정비방안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현  행 개정시안
제47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제47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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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하부조직에 관

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
로서 이사장 1인, 상근이사 3인
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장관
이 임면(任免)한다.

  ③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사장이 임면하고, 당연직 이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임원(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업무와 그 집행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3. 정관의 변경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임원의 임면) ①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 및 비상임이사 14인 이내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
만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3. 감사 1인  
  ②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임명한다.

  ③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
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비상임이사는(당연히 비상임이
로 선임되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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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신  설>

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
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
명하고,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
임되는 사람을 정관으로 정한다.

  ⑤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한다.

  ⑥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5조
제3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50조의2 (임기) ①이사장의 임기
는 3년으로 하고 감사와이사(당
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
람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
로 한다.

  ②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28조제2항 내지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50조의3 (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
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
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
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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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비상
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공단의 임직원은 임원추천위원
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
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
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⑤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
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단의 비
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4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
영과 공단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
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이사
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
력을 갖춘 사람을 공단의 이사장
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
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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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
괄한다.

  ②삭제 <2005.3.31>
  ③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
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5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51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
며, 임기 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신
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
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
한다.

  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
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
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이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
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⑥이사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
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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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
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7.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
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자

제5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
단의 이사장․상근이사․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밖의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하고, 이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
할 수 없으며, 이사장 및 감사외
의 임원과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
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
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
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
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5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
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단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
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
우와 공단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
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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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

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
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
무원으로 본다.

제57조 (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
성한다.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그 밖의 이사회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
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 임원추
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
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
수뢰)의 적용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7조 (이사회) ①공단에 경영목
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예비비
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결산 등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
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
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설치와 기
능, 구성, 회의에 관하여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
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7조의2 (선임비상임이사) ①공
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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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출연) 정부 또는 그 밖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에 필요
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
(出捐)할 수 있다.

제62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제62조 (예산의 회계) ①공단은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은 매 회계연년의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기획예산처 장관, 감사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
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후 2월 이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환경부장관에게 매 회
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각각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
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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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환경부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

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공
단의 결산 내용을 기재한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단의 예산회계에 관
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내지 45조의 규정
에 의한다.

제63조 (경영목표의 수립 및 실적 
등의 보고) ①이사장은 사업내용
과 경영환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
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
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
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의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환
경부장관은 이사장에게 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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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시안

제64조 (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規程)을 정하는 때에
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 (지도ㆍ감독) ①환경부장관
은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

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공단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

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
서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
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경영실적보고서에는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와 동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경영목표의 수립 및 
경영실적 등의 보고, 경영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다.

  (현행과 같음)

제68조 (지도ㆍ감독) ①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1.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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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
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제69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
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민법중 재단법인

권한의 위탁과 관련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경
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
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그 밖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
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9조 (민법 등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
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임원의 임기는 제50조의2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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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부)

현  행 개정시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5 조의 2

상충내용이 없음(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인 정관으로 위임)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부)

현  행 개정시안
제 7 조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

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 8 조 (임원) ①공사에 사장 1인, 
상임이사 3인을 각각 포함한 8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그 외의 이
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
부장관이 임면한다.

(수정)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정) ① 공사에 사장 1인, 상임이
사 3인을 각각 포함한 9인 이내 
이사(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2미만으로 한다)
와 감사 1인을 둔다.

(수정) ②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
른 임면권자가 임면하고, 상임이
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자중에서 사장의 제청으
로 환경부장관이 임면하며, 비상
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
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102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환경관리공단법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현  행 개정시안

  ③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자 중에서 환경부장
관이 임면한다.

(수정) ③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
른 임면권자가임면한다.

(수정) ④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일부자구수정) ①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현  행 개정시안
第 4 條 (定款) ①公團의 定款에는 다

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와 支社․事業所․

硏究機關에 관한 事項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事項 

  5. 理事會에 관한 事項 

  6.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事項 

제 4 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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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시안
  7. 削除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9.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10. 公告의 方法에 관한 事項

  11. 規約․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事項

  ②(생  략)

第 7 條 (任員) 公團에 理事長 1人과 
理事 3人이내 및 監事 1人을 둔다.

第 8 條 (任員의 任命) ①理事長은 
環境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理事는 理事長의 추천에 의하
여 環境部長官이 任命한다.

  ③監事는 環境部長官이 任命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第10條 (任員의 職務) ①(생  략)
  ②理事는 理事長을 補佐하여 公

團의 業務를 分掌하며, 理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

  7.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채권의 발행
  10. 정관의 변경
  
  ②(현행과 같음)

제 7 조 (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인, 
3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 상임이사 및 감사 외
의 임원은 비상임이사로 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명) 임원의 임명
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①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
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
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②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

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③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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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

한다.

  ③(생  략)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
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
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③(생  략)

第13條 (任․職員의 兼職制限등) 
①公團의 任員은 環境部長官의, 
職員은 理事長의 承認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②(생  략)

第21條 (豫算과 決算등) ①․②(생  략)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
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2. 공공기관 운영법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
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6
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③(현행과 같음)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 - 임원(비상임 이사인 임원
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
다) - - - - - - - - 

  ②(현행과 같음)

제21조 (예산과 결산등) ①․②(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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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고용정책기본법 (한국고용정보원, 노동부)

현  행 개정시안
  ③公團은 每 會計年度 경과후 3

月이내에 決算書를 作成하여 環

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23條 (業務의 指導 및 監督등) ①環

境部長官은 公團의 業務를 指導․監

督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團에 대하여 그 事業에 관한 指

示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②(생  략)

과 같음)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

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
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제23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①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관
하여 지도․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
단에 위탁한 사업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
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사항

  4. 공공기관 운영법 제50조에 따
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시안
제3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3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

제33조 ①∼⑤(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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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
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
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
발 및 보급

  3. 고용지원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관

한 국제협력 그 밖의 부대사업
  5. 그 밖에 노동부장관, 다른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
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신  설>

  ⑥한국고용정보원의 운영에 관하
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⑦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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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기관, 지

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 및 직
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
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
으로 본다.

  ⑨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⑩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정보원
을 지도․감독하며, 한국고용정
보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
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
여금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⑪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 및 설
립등기, 이사회 및 임원, 회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⑧ (현행 ⑦항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수정) ⑩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정보
원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
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매년도 사업계획․경영목표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매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3. 노동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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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노동교육원법 (한국노동교육원, 
노동부)

현  행 개정시안
제 7 조 (임원) ①교육원의 임원은 

원장 및 사무총장 각1인을 포함
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
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근로
자를 대표하는자와 사용자를 대표
하는 자 각 4인 및 공익을 대표
하는 자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
는 자는 전국적규모의 노동단체에
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
적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추
천한다.

  ③원장과 감사는 노동문제에 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노동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④사무총장은 원장이 선임하되 이사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원장 및 사무총장외의 임원은 비
상근으로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수정) ③원장은 노동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
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⑤사무총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
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원장 및 사무총장외의 임원은 비
상임으로 한다.

  ⑦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무총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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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원장, 사무총장 및 이사의 임
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 (이사회)① 교육원에 다음 사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
사회를 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과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⑧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공공기
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⑨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 7 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①교
육원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교육원 비상임이
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
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④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
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교육원 비
상임이사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수정) ① -----------------------------------
   ---------------------------------------------- 

--------------.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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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

  3.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
한 사항

  6.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한 사항

  ②이사회는 원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

행과 그 상환 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출자, 출

연, 채무보증 
  8. 정관의 변경
  9. 내규의 제정과 변경
  10. 임원의 보수
  11.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
는 사항

  12. 그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④--------  원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이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
계가 있는 임원은 그 안건의 의결
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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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법 (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부)

현  행 개정시안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 (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대
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현  행 개정시안
第 7 條 (任員) ①公團의 任員은 理
事長 1人과 常勤理事 3人을 포함
한 12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
으로 한다.

  ②理事長․常勤理事 및 監事외의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수정) ①공단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상임
    가. 이사장 1명
    나. 상임이사 3명
    다. 감사 1명
  2. 비상임: 비상임이사 11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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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理事長은 勞動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④理事 및 監事는 理事長의 추천
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任命한
다. 이 경우 非常勤理事는 事業
主代表․勤勞者代表 및 産業安全
에 관한 專門的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任命하여야 한다.

  ⑤理事長과 理事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
年으로 한다.

  ②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
만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
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
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
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
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
장의 제청으로 노동부장관이 임
명한다.

  ⑤비상임이사는 사업주대표․근
로자대표 및 산업안전에 관한 전
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기획예산처나 노동부 소속 공무
원 중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⑦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
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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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理事會) ①公團에 다음 사
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理
事會를 둔다.

  1.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2. 組織에 관한 사항
  3.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에 관

한 사항

  4. 財産의 취득과 處分에 관한 
사항

  5. 기타 公團運營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⑧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
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
른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당연직 비
상임이사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
으로 한다.

  ⑨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
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⑩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수정)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
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에 관한 사항

  3.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장기차입금의 차입과 그 상환 

계획에 관한 사항
  6.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채무보

증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규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114

현  행 개정시안

  ②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理
事로 구성한다.

  ③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④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
으로 議決한다.

  ⑤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
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⑥理事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定款으로 정한다.

  10. 조직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
청하는 사항

  13.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⑤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
재한다.

  ⑥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
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하는 이사 등은 제6항에 따른 재
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⑧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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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第21條 (業務의 指導 및 監督) ①
勞動部長官은 公團의 業務를 指
導․監督한다.

  ②勞動部長官은 公團에 대하여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所
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公團의 帳
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
게 할 수 있다.

第24條 (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
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

제12조의2 (선임비상임이사) ①공단
에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 제2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감
독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경영목표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이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
업의 진출에 관한 사항

  3. 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
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무상대여 국유
재산과 물품의 양도․양수․전
대(轉貸)․교환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
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이나 장
부․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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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

현  행 개정시안
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
定을 準用한다.

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한다.

  ②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개정시안
제 7 조 (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

로서 이사장 1인과 상근이사 3인
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상근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
의 추천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근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직업
훈련과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전
문적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원) ①------------------------ 
--------------------상임이사-------15명 
-------------------------------.

  ②-----상임이사------------------------- 
-----비상임----.

  ③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
수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노동부장
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
고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임명한다.

  1.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의 제청으
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2.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의 추천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
동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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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감사는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
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 8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용자 
대표․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평생능력개발과 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
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
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
로 한다. 다만, ------------------------

  --------------------------.
  ⑦제6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1

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여부 결정 시 고
려사항,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⑧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임원의 결격사유) ------------- 
-------------------------------------- 
-------------.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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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
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9 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도․감
독한다.

  <신  설>

  ②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공단의 사무를 집행하
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 9 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단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신
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
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
한다.

  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
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
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
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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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제10조 (비상근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중 비상근이사에 대하여는 보
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
비의 보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임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중 이사장, 상근이사 및 감
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없이 다
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 (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
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공
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
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신  설>

회에 제출한다.
  ⑥이사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

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 - - - - - - - - - - -비상임이사- - - - 

-----------------------------------------  

---------------------------------------------.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
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임
임원은 노동부장관의, 직원은 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 ① ~ ③(현행과 같음)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
계가 있는 임원은 그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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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사업본부의 설치․운영) 
①공단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주요 사업별로 사업본부를 
둔다.

  ②사업본부장은 상근이사 또는 
해당 사업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사업본부장의 임기는 3년의 범
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④이사장은 매년 사업본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
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극히 불량한 사업본부장
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상근이
사인 사업본부장에 대하여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노

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임원 등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2조의2 (사업본부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이사------------------
--------------------------.

  ③사업본부장의 임기는 제7조 제
6항 및 제7항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사업본부
장”으로 본다.

  ④ (현행과 같음)

  ⑤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
다. 다만, 상임이사인 사업본부장
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이사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상임
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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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장관에게 상근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 단서의 규
정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상
근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⑦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수 등의 책정에 반
영할 수 있다.

  ⑧공단에 두는 사업본부의 수와 
사업본부별 사업의 범위, 사업본
부장의 임면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사업본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
관으로 정한다.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노
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⑥ -----------------------------------------

  ---------------------------------------------

  ---상임이사------------------.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업무의 감독) ①노동부장관
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감독한다.

  1. 각 년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공단의 중장기 경영계획에 관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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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
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
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
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
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
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노동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

---------------------------------------------

---------------------------------------------

---------------.

제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
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
원의제) 공단 임직원과 임원추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
뢰, 사전수뢰) 부터 제132조(알선
수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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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한국장
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

현  행 개정시안
제47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제

55조에 따른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신  설>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하려고 할 때에도 같다.

제48조 (임원의 임면) ①공단에 이
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
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제47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제

55조에 따른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12. (현행 제8호~제11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 (임원의 임면) ①공단에 이
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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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
연직이사 외에는 이사장의 추천
(비상근이사의 2분의 1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추천한다)에 따라 노
동부장관이 임면한다. 

  <신  설>

  ④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 중 각
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⑤감사는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제49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과 이
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
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
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동법 제22조 제1항, 제
35조 제3항, 제48조 제6항에 따
라 대통령의 해임으로 면직된다.

  ④이사장을 제외한 상근이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
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
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
으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며, 동
법 제35조 제3항, 제36조 제2항, 
제48조 제6항에 따른 노동부장관
에 해임으로 면직된다.

  ④ (현행 제4항과 같음)

  ⑤감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
명하며, 동법 제35조 제2항 또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해임에 의해 면직된다.

제49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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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맡고, 이
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
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신  설>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②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공공기
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50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
며 이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
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
회에 제출한다.

  ④이사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
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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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2조 (임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
과 상근이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3조 (이사회) ①공단에는 그 업
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해 이사장과 이사로 구
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

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 운영에관한 법률 제

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
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2조 (임원의 겸직 제한) ①이사
장과 상근이사는 직무 외의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
지 못한다. 

  ②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비영리 
목적의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
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단 직원이 비영리 목적
의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이사회) ①공단에는 그 업
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해 이사장과 이사로 구
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직접 이사회를 소집
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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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사
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노
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5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노
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
도․감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해 업

  ④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
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하는 이사 등은 제3항에 따른 재
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1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세
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
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
료 후 2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65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노
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관한 공
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집행 

  2. 사업수행에 필요한 고시 등 규
정의 제․개정

  3. 사업성과에 관한 통계 및 지표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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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교통안전공단법 (교통안전공단, 건교부)

현  행 개정시안
무․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
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
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권한을 위임․위탁한 업무에 대
해서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개정시안
제 4 조 (분사무소등의 설치) 공단

은 필요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 및 
연구소․사업소등 부설기관을 설
치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
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삭 제)

(수정)
제 7 조 (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인

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
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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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시안
  ②이사장 및 감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면한다. 

  ③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
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
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청으
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상임이사는 추천위원회가 복수
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한다.

  ④비상임이사는 추천위원회가 복
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건설교
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감사는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
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정)
제 7 조의2 (임원의 임기) ①이  사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
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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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시안

제 9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
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
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
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연임되
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수정)
제 9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
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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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시안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
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건
설교통부장관의, 직원은 공단의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
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 (이사회) ③이사장은 이사회
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27조 (민법의 준용)공단에 관하
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수정)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

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
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
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직
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비영
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수정) 
제11조 (이사회)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
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
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일부자구수정)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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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건설기술관리법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교부)

현  행 개정시안

제28조 (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공
단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수정)
제28조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

단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
하여 지도․감독한다.

  1. 각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

자․출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재산

의 취득 및 처분 등
  5.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

의 진출
  6.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

업의 수행
  7.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현  행 개정시안
제16조의3 (기술평가기관의 설립)
  ① ~ ⑥ 생략
  ⑦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

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
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제16조의3 (기술평가기관의 설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수정)⑦-----------------------------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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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한국
시설안전기술공단, 건교부)

현  행 개정시안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공공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관리주
체를 말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
한 지방공기업

(자구수정)
제 2 조 (정의)------------------------------ 

------------------------------.
  5. ----------------------------------------- 

-------------------------------------------
-----------.

   가. (현행과 같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

기업

제26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0. (생략)

(수정)
제26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10. (삭제)

제30조 (지도․감독) ①건설교통부
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
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수정) 
제30조 (지도․감독) ①건설교통부

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
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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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 
건교부)

현  행 개정시안
제 6 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과 상
임이사 8인을 포함한 13인 이내
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부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이사장 및 감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면한다.

  ④부이사장 및 이사는 건설교통

(삭제) 공공기관 운영법 조항으로 
갈음 

(수정) 
제 9 조 (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과 상
임이사 4인을 포함한 13인 이내
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현행과 동일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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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시안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
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건설교통부장관
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5조 (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
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
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 등의 위탁) ①이사장
은 공단이 시행하는 제7조 각호
의 사업(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

  ④ (삭제)

  ⑤ (삭제)

(삭제) 공공기관 운영법 조항으로 
갈음 

(삭제) 공공기관 운영법 조항으로 
갈음

(수정) 
제22조 (사업 등의 위탁)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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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포함한다)
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정부투
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
기관, 기본법 제21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
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지도․감독) ①건설교통부
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
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
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
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철
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 
---------------------------------------------
---------------------------------------------
---------------------------------------------
-----------------------.

  ② (현행과 동일) 

(수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해 공단을 지
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
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
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
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사항

  2.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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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선박안전법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수부)

현  행 개정시안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
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
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
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
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각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수정)
제37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운
영에관한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공공기관 운영법 조항으로 
갈음

현  행 개정시안
제48조 (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

사장 1인과 6인 이내의 이사 및 
제48조 (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

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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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이
사 6인 중 3인과 감사는 비상임
으로 한다.

  ②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정부산
하기관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
에 따른 공개선임절차를 거쳐 이
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상임
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사장이 각각 임명한다.

  ③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비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각각 임명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이사장은 감사 또는 비상임이사
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
이라도 각각 해임할 수 있다.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를 연임할 수 있다.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
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이 될 수 없다.

와 1인의 감사로 한다. 이 경우 
임원중 이사장과 3인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상임이사의 정수
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해
양수산부장관이, 상임이사는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과 이사장의 제청
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
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양수
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감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
관이 임명한다.

  ⑤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
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며, 임원은 1년 단위로 연
임될 수 있다.

<추가>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
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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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사회) ①대통령령이 정하
는 공단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
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인 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유지․보
관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

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6

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
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
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53조 (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
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유지․보
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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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해
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제59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
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한 의결과 회의록등에 관하여
는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
의 방법)제2항, 동법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58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해
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공단의 사업)에 명시된 
사업

  2.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3.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회계 및 재
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제5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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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해수부)

현  행 개정시안
제 6 조 (임원) ①연수원에는 임원

으로 원장 1인을 포함한 13人이
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
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③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
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
로 정한다.

제 7 조 (이사회) ①연수원의 업무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이사
회를 둔다.

  ②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등) ①연
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연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

제 6 조 (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
며,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임
명한다.

  ③그 밖에 임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7 조 (이사회) ①｢공공기관의운
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연수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의 회의는 원장이나 재
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
집하고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 4 장 공공법인 관련법령 개선방안

142

현  행 개정시안
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
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도 또한 같다.

  ③연수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
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연수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수원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
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
는 때에는 연수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운
영개선 또는 효율적인 교육·훈련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③연수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
계감사를 받은 후 매 회계연도 종
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수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수원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운
영개선 또는 효율적인 교육․훈
련을 위하여 연수원에 대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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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독립기념관법 (독립기념관, 보훈처)

현  행 개정시안
경우에는 연수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의 방법개선
  2. 해양수산 관련 연구과제에 대

한 실적의 제출
  3. 학사의 관리, 교직원의 복무등 

운영사항의 개선

제16조 (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
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개발 등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 운영 등 
개선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분야 연구실적물 관리 등 
제출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사업활동
에 관한 사항

  5. 학사운영 등 교육시스템 개선
에 관한 사항

  6. 조직개편 등 연수원 운영에 관
한 사항

  7. 사업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
한 사항

  8. 실습선 관리 및 운영사항의 개선
에 관한 사항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수
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현  행 개정시안
제 7 조 (임원) 
  ③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국회의

(수정) 
  ③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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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시안
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4인과 국가
보훈처장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
여 관장이 위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가보훈처의 보훈선양을 담
당하는 국장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복회의 회장

  ④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 ①관장을  
포함한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
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이사회) ②이사회는 이사장
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호의 자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
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의 
보훈선양을 담당하는 국장과 ｢국
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광복회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다 

  1.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4인
  2.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4인
  3. 관장이 추천하는 자

(수정) 
  ④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
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명한다.

(수정) ①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
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수정) ②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일부자구수정) ②이사장→의장

(수정) 
  ③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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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시안

  ④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
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업무계

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
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일부자구수정) 
  ④이사장 →이사회 의장

(수정) 
  ⑤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

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수정)
  ⑥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정)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운
영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정)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
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
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
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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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보훈처)

현  행 개정시안

제21조 (지도․감독) 국가보훈처장
은 기념관의 업무를 지도․감독
한다.

제22조 (민법의 준용) 기념관에 관
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수정) 국가보훈처장은 기념관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
하여 지도․감독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사업실적 및 결산
   3.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사업

의 수행
   4.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5. 기능조정 및 인사
   6. 정관 및 이사회
   7. 경영혁신 및 경영실적
   8. 기타 기념관 업무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수정)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한다.

현  행 개정시안
第 4 條 (定款)
  ①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제 4 조 (정관) (수정)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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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시안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4. 事業에 관한 事項
  5. 醫學的·精神的 再活 및 職業再
活의 敎育·硏究에 관한 事項

  6. 理事會에 관한 事項
  7. 任員 및 職員에 관한 事項

  8. 組織에 관한 事項
  9. 資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10.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11. 公告에 관한 事項

第 8 條 (任員)
  ①公團에 任員으로서 理事長 1

인, 常任理事 4인 이내, 이사 6인 
및 監事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
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
훈처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국가
보훈처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다
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곳
  4. 기본재산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조직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
  12. 공고의 방법

제 8 조 (임원) (수정)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

인, 상임이사 4인 이내, 비상임이
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두고, 임
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
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
원으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
수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국가보
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명한다.

  ③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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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시안
제4호의 이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1.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인 

  2.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인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4.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1인

  ③削除 
  ④이사장․상임이사․이사 및 감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친사람 중에
서 기획예산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이사
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⑤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비상
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중에
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고, 비
상임이사중 선임 비상임이사 1인
을 둔다.

  1.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인 

  2.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인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4.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1인

  ⑥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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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시안
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理事의 임기는 해당 職位에 在任
하는 기간으로 한다.

第10條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파

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
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禁錮以上의 刑의 執行猶豫 宣
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中에 있는 者

  5. 法律 또는 法院의 判決에 의하
여 資格이 喪失 또는 정지된 者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에 관한 사항은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제5항 제1호․제
2호 및 제4호의 비상임이사의 임
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수정)
  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

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
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
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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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의2 (任員의 解任) ①任員이 
第10條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
에는 그 任員은 당연히 退任한다.

  ②任免權者는 任員이 다음 各號
의 1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1. 身體 또는 精神상의 障碍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다고 認定
될 때

  2. 職務상의 義務를 違反한 때
  3.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

하여 公團에 損失을 發生하게 
한 때

第11條 (理事會)
  ①公團에 다음 事項을 審議·議決

하게 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1.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2. 組織에 관한 事項
  3.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에 관한 
事項

  4. 財産의 取得과 處分에 관한 事項

  5. 기타 公團運營에 관한 重要事項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의2 (임원의 해임) (수정)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의 해임은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임요청 
등) 및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제48조
(경영실적 평가)의 규정에 따라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 (수정)
  ①공단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예산·결

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장기차임금의 차입 및 그 상

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

지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의 보수
  9.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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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理事會는 理事長·常任理事 및 
理事로 구성하며, 理事長은 理事
會를 소집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③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출
석과, 출석構成員 過半數의 贊成
으로 議決한다.

  ④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
견을 陳述할 수 있다. 

第13條 (兼職制限) 公團의 理事長, 
常任理事, 監事 및 職員은 그 職
務이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理事長, 

  ②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
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
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이사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제20조의 규정에 따
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단체 협약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겸직제한) ①공단의 임직
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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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任理事 및 監事는 國家報勳處
長의, 職員은 理事長의 許可없이
는 다른 職務에 종사하지 못한다.

  
第19條 (事業計劃등의 承認)
  理事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事業年度마다 公團의 
事業計劃 및 豫算書를 작성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國家報勳
處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20條 (決算書의 제출)
  理事長은 事業年度마다 公團의 
決算書를 작성하여 다음 年度 3
월말까지 國家報勳處長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상임 임원이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
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수정)
  이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50
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
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
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
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10억원 이하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수정)
  ①이사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
나 ｢공인회계사법｣ 제28조의 규정
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회계
검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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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條 (監督)
  國家報勳處長은 公團을 監督하

며, 그 業務에 관한 報告 또는 
書類의 제출을 命하거나, 소속公
務員으로 하여금 公團의 業務狀
況 또는 그 帳簿·書類 기타 필요
한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第25條 (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
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의결을 거처야 한다.
  ②이사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
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
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
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
인의 감사 의견서를 포함한다)
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
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4조 (감독) (수정)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1. 매년도 경영목표
  2.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3. 경영실적 및 결산
  4. 임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5.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6. 보상금 및 보조금 집행에 관

한 사항
  7.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사업

의 수행

제2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등 준용) (수정)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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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청소년기본법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위)

현  행 개정시안

第28條 (罰則)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이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檢事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虛僞報告를 한 
때에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벌칙) (수정)

  ①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
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
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 행 개정시안
제3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센터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국
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센터는 사업년도마다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
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의 3월 20일까지 국가청소년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매 회계연도마다 그 회
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
사원규칙이 정하는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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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청소년활동진흥법 (한국청소년수련원, 
청소년위)

현 행 개정시안
제43조 (임원) ①상담원에는 이사  

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 의결로 선임하여 국가청소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사장․이사(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
가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감사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임
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4조 (원장) ①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임
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원장은 상담원을 대표하고 상
담원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43조 (임원) ①상담원에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
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 의결로 선임하여 국가청소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
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임원에 관하여 이 법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
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
에 따른다.

제44조 (원장) 원장은 상담원을 대
표하고 상담원의 사무를 통할한다.

현  행 개정시안
제43조 (임원) ①한국수련원에 이

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
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

제43조 (임원) ①------원장과 선임비
상임이사 각 1인---------------------- 
----------.

  ②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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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
가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감사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임
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국수련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
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
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한국청소년수련원은 사업년도
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국가청
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민법의 준용) 한국수련원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천한 자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
회가 임면한다.

  ③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
천한 자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청소년
위원회가 임면한다.

  ④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
천한 자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면한다.

  ⑤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⑥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
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 

--------------------------사업계획서
---------------------------------------------

---------------------------------------------

-------------.

  ②한국수련원의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6조 (타법의 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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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비자보호법 (한국소비자원, 공정위)

현  행 개정시안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률과 민법 ----------------.

현  행 개정시안
제38조 (임원 및 임기) ①한국소비

자원에 원장․부원장 및 제51조
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
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
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원장․부원장․소장 및 대통령
령이 정하는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원장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
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부원장 및 이사는 소비자문제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장은 소비자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각 원장의 제청으로 공
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⑤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 임명한다.

  ⑥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  설>

제38조 (임원 및 임기) ①∼⑥ (현
행과 같음)

  ⑦한국소비자원이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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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청)

현  행 개정시안

 

제42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소비자원(제51조 규정에 따른 소
비자안전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도․감독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기
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고
시된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6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한국소비자원이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가 지정이 제외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이 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
로 보되, 그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2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
비자원(제51조 규정에 따른 소비
자안전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업무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
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
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
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시안
제125조 (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

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제125조 (임원) 공단에 이사장 1인
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는 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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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시안

제125조 (임원) ②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과 해임은 경찰청장이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
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제126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127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105조제2호가목․나목 또는 
마목 내지 아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사람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
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
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
으로 한다.

제125조 (임원)
  ②∼③ 〈삭  제〉

제126조 (임원의 직무)
  ①∼② 〈삭  제〉

제127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③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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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시안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
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8조 (이사회)
  ① (생  략)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

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 (생  략)

제134조 (사업계획의 승인)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8조 (이사회)
  ①∼⑤ 〈삭  제〉

제134조 (예산의 편성 및 승인) ①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
을 편성하고 이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
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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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시안

제135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경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6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①∼③ (생  략)
  ④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

독하여야 하며, 공단의 설립목적
의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
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경
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5조 (결산서의 제출) 
 〈삭  제〉

제1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
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①∼③ (생  략)
  ④경찰청장은 제123조에 따른 공

단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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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종전의 정부

산하기관, 비영리법인 등 대부분의 공공법인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
게 되었다.

공공법인은 공익법인에서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립목
적과 설립근거를 가진다. 따라서 그 설립과 운영 및 감독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따라 이들 다양한 각 
공공법인들을 하나의 법률로써 그 운영체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립병원이나 국립대학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
한 기관 중 일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2007년에 일부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 경향은 법인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
다. 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설립근거법률을 제한하거나, 동일한 
목적과 조직을 가지는 법인을 이원화시키는 것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고, 현행 법체계상 제기되는 문
제점과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아울러 분석하였다.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동 법률의 적용을 위하여 각 개별 공공법인의 
설립근거법률의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인의 설립근거법률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법률은 분리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과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
항은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설립근거법
률에서 정할 사항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향후 공공법인 관련 법제
가 정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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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특
별법의 체계는 일반법의 체계에 대응하는 구조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익법인과 공공법인은 민법의 비영리법인보다 특수한 목적
과 설립절차 및 감독사항을 부여한 것이고, 이는 민법의 특별법에 의
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공법인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자 및 출자자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비영리법
인 중에서 공익을 위하여 특별한 감독을 요하는 설립목적을 가진 법
인인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민법의 설립허가주의를 적용할 수가 
없다. 설립자와 허가자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립법률주의가 
적용된다. 정부출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출연기기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정부출자기기관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은 자유설립주의이므
로 설립법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되, 출자의 근거법률은 필요하
게 된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설립허가주의에 의하는 경우와 설립
강제주의에 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설립강제주의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설립을 규정하여 설립 자체는 허가가 필요 없으나, 설립행위와 
절차는 대부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출연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학교법인과 학교시설을 구분하는 체계에 있다. 

즉, 학교는 학교법인이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무 및 업무시설을 의
미한다. 따라서 하나의 학교법인이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수 개의 
수 종의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의 설립근거법률은 민법의 설립허가에 대한 특별 규정 내지 법
률이다. 법인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은 민법의 법인에 대한 감독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 내지 법률에 해당한다. 그 규정 내용의 성격
이 구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입법들 특히 ｢공공기관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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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대학법인화에 관한 법률’은 분리되어 규정되
어야 할 사항들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
는 오류를 안고 있다.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법인의 설립근
거법률에서 정할 사항이다. 반면에 법인의 대표기관 및 감사기관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두 감독관청
의 감독권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종전에 각 소관부처별로 ｢소관 비
영리법인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의 형식으로 제정․운영되던 
사항이다. 원칙적으로는 자율규제는 정관으로 규정하고, 감독관청의 
타율규제는 관련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법리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법인의 ‘조직체계’ 및 ‘조직
의 구성’, ‘업무의 수행방식’, ‘재원의 운영 및 관리방식’, ‘업무의 평
가’ 등을 공공법인의 성격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함께 규정하     
고 있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익을 위한 특별 감독이 필
요한 법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자인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
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설립근거법률을 두는 경우와 특별한 
감독규정을 두는 경우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동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
하기 때문에 개별 법률의 정비시안에서 나타나듯이 상당한 모순과 어
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감독에 관한 사항과 설립에 관한 
사항은 그 적용법률을 달리하여 입법하고, 운용되어야 한다. 이  점에
서 볼 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그 대상도 설립을 민법상 허가주의
에 의하거나 자유설립주의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정부출연
기관의 경우에는 각 설립법률에서 설립․운영 및 감독을 일원적으로 
규정하면 충분하고, 정부투자․출자기관의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
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체
계가 더 합리적이다. 정부보조기관으로서 민법의 설립허가주의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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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영리법인은 그 감독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강화할 경우에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민법의 예외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립대학법인화에 관한 법률은 그 실질이 정부출연의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그 학교법인이 법률에 의하여 인가가 의제되는 학교를 운
영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 이는 사립학교법 체계와 일치
하게 되며, 하나의 학교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문
제가 없게 된다. 국립대학을 국가가 출연한 학교법인으로 정의하고, 

사립대학 내지 사립학교는 개인(법인을 포함)이 출연한 학교법인으로 
정의하면 명확하게 된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학교인가가 법률상 
의제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머지 인가요건 등을 충
족하여야 함은 사립학교의 경우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동일하다. 540

여개의 특수법인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조직 및 운영체계 등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너무 크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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